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 시리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활동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총 8권의 주제별 분석과 이를 망라한 ｢종합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내년도 및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총수입 전망, 의무

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 지출 전망 및 재정수지, 국가채무 전망을 제시하였습

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

관리계획｣ 그리고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 올해 개정된 ｢국가

재정법｣에 따라 제출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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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과감하고 적시성 있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 등의 재정 악화 문제가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정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남북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 머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1년도와 2014년까지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금번 예산안 

심사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세제

개편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운용

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2014년 경제 망  재정분석 시리즈

□ 제 Ⅰ 권 :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제 Ⅱ 권 :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 제 Ⅲ 권 : 2010년 세제개편안 분석

□ 제 Ⅳ 권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제 Ⅴ 권 :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 Ⅵ 권 :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 제 Ⅶ 권 :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

□ 제 Ⅷ 권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종 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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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  약

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 ‘조세지출규모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나.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

❑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지난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은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증가율인 6.6%를 상회

－ 이와 같은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

비 ․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

격히 증가하는 모습(2008년 및 2009년 각각 14.7%, 15.9%)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

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함

－ 그 밖에 2009년 실적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

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임

◦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

－ 2001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

－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

종료)와 같이 비과세 ․ 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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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비과세 ․ 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 현황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 ․ 평가하는 등 예산심사 등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통해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처음 2011년도 예산안의 일부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

는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온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전년도 실

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연도 말에 국회에 제

출하였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었음 

◦ 반면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

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 됨

❑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조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하기는 어려움

◦ 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관련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재정정보들이 조세

지출예산서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본 보고서는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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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  약

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 ‘조세지출규모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나.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

❑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지난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은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증가율인 6.6%를 상회

－ 이와 같은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

비 ․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

격히 증가하는 모습(2008년 및 2009년 각각 14.7%, 15.9%)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

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함

－ 그 밖에 2009년 실적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

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임

◦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

－ 2001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

－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

종료)와 같이 비과세 ․ 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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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대부분 과거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

나, 이렇게 근거 없이 추계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

후로 미루되,

◦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조세지출 규

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조사함

❑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

석 등의 방식이 가능

◦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

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임

－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

◦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

석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 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를 행

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

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임

◦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정부 당국이 조세지출 규모 추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의 하나로 해당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조세지출 실적을 과거 그 시점

까지의 진도비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임

－ 진도비 분석방법은 조세지출 추정치의 월별 형태가 지난해 또는 과거의 평

균적인 행태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경제 환경에 따라 

조세지출의 형태가 많이 변할 때는 지난 해의 조세지출 형태에 의존하는 조

세지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요  약◆3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가.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 OECD(1996)는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

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

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때에 조세지출

이 존재한다고 봄

◦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

조세규약 등을 제시

❑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

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수혜자집단의 특정성, 다

른 지원수단으로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을 제시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가재정법｣ 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

◦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 구
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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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도 조

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의 조세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그 포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들을 볼 때, 최근 조세지출보고

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

❑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

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 후 그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 ․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운용에 있어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큼 

－ 조세지출 항목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

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시 고려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의 명확성, 정보의 투

명성과 충분성, 정보의 신뢰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일례로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조항은 조

세지출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학자금 비과세’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예산

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를 구분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확한 경

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급

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

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관

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요  약◆5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

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해당항목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

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

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

목에 대하여 감면금액을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조

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

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

적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

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

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

모를 추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

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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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일례로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조항은 조

세지출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학자금 비과세’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예산

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를 구분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확한 경

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급

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

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memorandum item)으로 관

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요  약◆5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

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해당항목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

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

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

목에 대하여 감면금액을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 등 조

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

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

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

❑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

적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

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

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

모를 추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

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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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대부분 과거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

나, 이렇게 근거 없이 추계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

후로 미루되,

◦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조세지출 규

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조사함

❑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

석 등의 방식이 가능

◦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

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임

－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임

◦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

석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 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를 행

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

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임

◦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정부 당국이 조세지출 규모 추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의 하나로 해당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조세지출 실적을 과거 그 시점

까지의 진도비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임

－ 진도비 분석방법은 조세지출 추정치의 월별 형태가 지난해 또는 과거의 평

균적인 행태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경제 환경에 따라 

조세지출의 형태가 많이 변할 때는 지난 해의 조세지출 형태에 의존하는 조

세지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요  약◆3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가.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 OECD(1996)는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

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

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때에 조세지출

이 존재한다고 봄

◦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

조세규약 등을 제시

❑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

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수혜자집단의 특정성, 다

른 지원수단으로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을 제시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가재정법｣ 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

◦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써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 구
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음



요  약◆7

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

◦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

목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으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

❑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

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

－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

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큼

◦ 더 나아가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 ․ 세목별로 적

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산 기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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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가.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 올해 처음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을 막고 제도의 도입취지

를 충분히 살리려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정보가 국회의 예산심사 및 세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 추계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

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 추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추계기간을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전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없으므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중기적

인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

기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

－ 현행과 같이 다음연도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액으로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올해(2010년) 행정부 주요 세제개편안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

몰종료’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의 경우 내년(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2년부터 가시화되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주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

하기 곤란

◦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기간을 5년 중기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

요  약◆9

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법 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운용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

나. 기타 제도개선 대안

❑ 그 밖에 조세지출 관련 항목들의 근거 법체계 및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우선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상당수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관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큼

－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

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이를 규정 ․ 관리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체계

를 개선해야 할 것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추정곤란’ 항목들은 조

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하기 때문임

－ 다만 조세감면정보의 추가적인 수집은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식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됨



8◆요  약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가.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 올해 처음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을 막고 제도의 도입취지

를 충분히 살리려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정보가 국회의 예산심사 및 세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 추계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

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 추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추계기간을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전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없으므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중기적

인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

기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

－ 현행과 같이 다음연도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액으로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올해(2010년) 행정부 주요 세제개편안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

몰종료’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의 경우 내년(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2년부터 가시화되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주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

하기 곤란

◦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기간을 5년 중기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

요  약◆9

께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법 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운용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

나. 기타 제도개선 대안

❑ 그 밖에 조세지출 관련 항목들의 근거 법체계 및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우선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상당수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관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큼

－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

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이를 규정 ․ 관리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

◦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체계

를 개선해야 할 것

－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추정곤란’ 항목들은 조

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하기 때문임

－ 다만 조세감면정보의 추가적인 수집은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식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됨



요  약◆7

다.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

◦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

목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으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

❑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

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

－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

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큼

◦ 더 나아가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 ․ 세목별로 적

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산 기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77
,3

05
 

10
5,

41
9 

13
2,

82
4 

13
7,

29
8 

14
7,

26
1 

17
5,

08
0 

18
2,

86
2 

20
0,

16
9 

21
3,

38
0 

22
9,

65
2 

28
7,

82
7 

31
0,

62
1 

30
1,

39
6 

31
3,

60
0 

36
.4

%
26

.0
%

3.
4%

7.
3%

18
.9

%
4.

4%
9.

5%
6.

6%
7.

6%
25

.3
%

7.
9%

3.
0%

4.
0%

67
7,

98
0 

75
6,

58
0 

92
9,

40
5 

95
7,

94
8 

1,0
39

,67
8 

1,1
46

,64
2 

1,1
77

,95
7 

1,2
74

,65
7 

1,3
80

,44
3 

1,6
14

,59
1 

1,6
73

,06
0 

1,6
45

,40
7 

1,7
50

,12
5 

1,8
78

,46
9

11
.6

%
22

.8
%

3.
1%

8.
5%

10
.3

%
2.

7%
8.

2%
8.

3%
17

.0
%

3.
6%

1.
7%

6.
4%

7.
3%

12
.2

 %
12

.5
%

 
12

.5
%

 
12

.4
%

 
13

.2
%

 
13

.4
%

 
13

.6
%

 
13

.4
%

 
12

.5
%

 
14

.7
%

 
15

.9
%

 
14

.7
%

 
14

.3
%

 

14
.0

%
13

.6
%

14
.0

%
14

.8
%

15
.6

%

4,8
41

,02
8 

5,2
94

,99
7 

6,0
32

,36
0 

6,5
14

,15
3 

7,2
05

,39
0 

7,6
71

,13
7 

8,2
68

,92
7 

8,6
52

,40
9 

9,0
87

,43
8 

9,7
50

,13
0 

10
,26

4,5
18

 
10

,63
0,5

91
 

1.
6%

 
2.

0%
 

11
.6

%
 

2.
1%

 
2.

0%
 

2.
3%

 
2.

2%
 

2.
3%

 
2.

3%
 

2.
4%

 
2.

8%
 

2.
9%

 

(
:

)

1.
 1

99
8

:
(

,
,

)
, 

19
99

:
(

+
) 

20
00

2.
 

,
,

20
06

3.
 

20
07

4.
 2

00
2

5.
 1

99
8~

19
99

G
D

P
20

00
, 

20
00

G
D

P
20

05
:

,
,

;
,

20
11

;
, 

EC
O

S(
w

w
w

.e
co

s.b
ok

.o
r.k

r)
.

14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Ⅰ. 조세지출 예산제도 개관 ◆ 11

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비과세 ․ 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 현황을 예산

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

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 ․ 평가하는 등 예산심사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

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999년부

터 2009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조세

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은 거

의 없었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

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

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

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

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조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올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세지출예산세도의 개관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와 제도도입 취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과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은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으

로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와 관련

한 기본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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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

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

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1)

가. 국세감면추이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각종 비과세 ․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을 총 31조 62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대비 15.8%, GDP대비 2.9%에 달하는 규모이며, 조세지출 중 그 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항목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아래의 그림과 표는 연도별 조세지출(국

세감면액)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1]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이 절은 정지은(2009)의 내용을 추가 ․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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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999년 이래 12% 중반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13.6%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

하다가 2008년 및 2009년 국세감면율이 각각 14.7%, 15.9%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인 2008년 13.6%, 

2009년 14.0%를 모두 초과한 수치로 2008년 이후 국세감면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이와 같이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및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

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들의 감면규모 역시 최근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

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

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

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2) 국가재정법 제88조의 국세감면율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

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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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지출예산제도 개관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비과세 ․ 감면 등 조세특례를 통한 재정지원 현황을 예산

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를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

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 ․ 평가하는 등 예산심사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

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999년부

터 2009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조세

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은 거

의 없었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

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

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

세지출보고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

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조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올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세지출예산세도의 개관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와 제도도입 취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조세지출 운용현황과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은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으

로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와 관련

한 기본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
:

, 
%

)
* *

1,
13

4 
1,

38
8 

83
3 

2,
12

7 
4,

02
6 

1,
64

3 
1,

39
1 

2,
00

2 
2,

30
8 

2,
60

1 
4,

67
0 

52
3 

18
6 

14
.4

 
1.

1 
1.

0 
0.

6 
1.

4 
2.

3 
0.

9 
0.

7 
0.

9 
1.

0 
0.

9 
1.

5 
0.

2 
0.

1 
2.

2
20

4 
17

4 
12

2 

0.
2 

0.
1 

0.
1 

2,
32

9 
2,

54
1 

1,
92

7 
4,

11
4 

3,
89

7 
3,

10
2 

4.
7

1.
1 

1.
1 

0.
7 

1.
3 

1.
3 

1.
0 

4.
7

1,
38

4 
1,

09
0 

1,
26

2 
1,

21
1 

1,
10

3 
1,

67
1 

3,
01

2 
2,

71
5 

2,
85

5 
3,

00
1 

2,
31

8 
2,

75
6 

9.
0

1.
0

0.
8 

0.
9

0.
7 

0.
6

0.
8 

1.
4 

1.
2

1.
0 

1.
0 

0.
8

0.
9 

5.
2

: 
1.

 *
20

00
20

09
2.

20
01

.9
.1

3.
20

00
,

20
06

:
,

,
;

,
20

11

18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Ⅰ. 조세지출 예산제도 개관 ◆ 15

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 2]와 [표 2]는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세목별 비중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총 조세지출 규모에서 2009년도 직접세는 총 23조 2,695억원, 간

접세는 7조 4,925억원으로 각각 74.9%와 24.1%를, 그 밖에 관세는 3,001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 중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부문의 감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세와 간접세 부분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직접세 감면은 10.4%, 간접세 

감면은 8.4%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결제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간접세 부문 

조세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세 부문의 조

세감면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목별 국세수입과 조세지출 연평균증감율을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

지 전체 국세총수입 연평균 증가율(6.6%)에 비해 조세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

(9.9%)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13.4%)이 소득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는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

공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8%)보다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5.8%)이 하회하고 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법인세 부문의 조세지출이 꾸준

히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기업수익률(특히 영업외 손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상속 ․ 증
여세의 경우 조세지출증가율(7.9%)이 국세수입증가율(10.5%)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데,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상속 ․ 증여세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동 

세목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이 그리 많지 않고3), 최근 신설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세 과세특례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의 경우 감면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 주세  및 인지세의 

2) 김우철(2007)

3) 2010년 10월 현재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조세지출항목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특법§7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조특법 §30의6), 공익법인출연재산 ․ 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17) 4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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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세수입증가율이 조세지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반면, 개별소비세 ․ 교통세 및 관

세는 조세지출증가율이 국세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감면의 

연평균 증가율(31.6%)이 해당 세목의 국세수입증가율(2.2%)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 이는 최근 ‘골프장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와 같이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으로 개별소비세의 감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세 부문의 조세지

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2000년 38.9%, 2005년 40.1%, 2009년 50.4%)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준다. 특히 법인세 부문은 2001년, 2003년, 200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증가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2.6%에

서 2005년 34.2%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

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감소로 전체 비중이 하락하였다. 최

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법인세 감면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

였음에도 법인세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1%로 과거

에 비해 낮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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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법인세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1%로 과거

에 비해 낮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추이(1999~2011)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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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 2]와 [표 2]는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세목별 비중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총 조세지출 규모에서 2009년도 직접세는 총 23조 2,695억원, 간

접세는 7조 4,925억원으로 각각 74.9%와 24.1%를, 그 밖에 관세는 3,001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 중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부문의 감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세와 간접세 부분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직접세 감면은 10.4%, 간접세 

감면은 8.4%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결제금액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간접세 부문 

조세지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세 부문의 조

세감면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목별 국세수입과 조세지출 연평균증감율을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

지 전체 국세총수입 연평균 증가율(6.6%)에 비해 조세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

(9.9%)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13.4%)이 소득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는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

공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가율(7.8%)보다 법인세 부문 조세지출의 연평균증가율(5.8%)이 하회하고 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법인세 부문의 조세지출이 꾸준

히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기업수익률(특히 영업외 손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상속 ․ 증
여세의 경우 조세지출증가율(7.9%)이 국세수입증가율(10.5%)에 크게 하회하고 있는

데,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상속 ․ 증여세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동 

세목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이 그리 많지 않고3), 최근 신설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세 과세특례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의 경우 감면규모가 추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 주세  및 인지세의 

2) 김우철(2007)

3) 2010년 10월 현재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조세지출항목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특법§7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조특법 §30의6), 공익법인출연재산 ․ 공익신탁재산 가액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17) 4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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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부문은 전체 감면금액의 24.1%에 해당하는 7조 4,925억원으로 부가가

치세 영세율 및 면제 등이 2조 4,749억원(7.9%), 교통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

래세 ․ 인지세 등 면제가 3조 1,184억원(10.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 매입세액

공제 등 기타 감면이 1조 8,998억원(6.1%)이다. 그 밖에 관세부문의 비과세 ․ 경감 등

은 3,001억원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간접세 감면 중 그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

가가치세 영세율은 3.6%의 증가에 그치고, 부가가치세 면세는 -3.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

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기타감면 방식의 감면규모의 증가율

이 14.5%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은 직접세 부문의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의 연평균증가율과 

연도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4) 위 표에서 직접감면 방식 중 비과세 조세지출 

금액은 0.6%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

율은 －8.5%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율과세의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조세지출에

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율도 －7.2% 및 －15.5%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4) 간접세 부문의 감면방법 분류는 앞에서 다룬 세목별 감면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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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수단(감면방법)으로는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저율과세 ․ 준비금 ․ 과세이연 등이,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 기타 간접세 면제 ․ 납부세액경감 ․ 매입세액공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2009년도 조세지출의 감면방법별 감면금액을 보면, 직접세 부문은 전체 조

세지출 규모의 74.9%에 해당하는 23조 2,695억원이다. 이 중 비과세 ․ 세액공제 ․ 세
액감면 ․ 소득공제 등 직접감면은 23조 1,603억원(74.6%), 준비금 ․ 과세이연 등 간접

감면은 1,092억원(0.4%)으로 조세지출 규모면에서 직접감면 방식이 월등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직접세 부문의 감면 방식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방식의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28.1%, 16.3%, 15.9%로 전체 감면총액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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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부문은 전체 감면금액의 24.1%에 해당하는 7조 4,925억원으로 부가가

치세 영세율 및 면제 등이 2조 4,749억원(7.9%), 교통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

래세 ․ 인지세 등 면제가 3조 1,184억원(10.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 매입세액

공제 등 기타 감면이 1조 8,998억원(6.1%)이다. 그 밖에 관세부문의 비과세 ․ 경감 등

은 3,001억원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간접세 감면 중 그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부

가가치세 영세율은 3.6%의 증가에 그치고, 부가가치세 면세는 -3.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

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등 기타감면 방식의 감면규모의 증가율

이 14.5%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그림은 직접세 부문의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의 연평균증가율과 

연도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4) 위 표에서 직접감면 방식 중 비과세 조세지출 

금액은 0.6%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

율은 －8.5%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저율과세의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조세지출에

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의 증가율도 －7.2% 및 －15.5%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림 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직접세 부문)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4) 간접세 부문의 감면방법 분류는 앞에서 다룬 세목별 감면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Ⅰ. 조세지출 예산제도 개관 ◆ 19

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수단(감면방법)으로는 직접세 부문에서 비과세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저율과세 ․ 준비금 ․ 과세이연 등이, 간접세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 기타 간접세 면제 ․ 납부세액경감 ․ 매입세액공제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2009년도 조세지출의 감면방법별 감면금액을 보면, 직접세 부문은 전체 조

세지출 규모의 74.9%에 해당하는 23조 2,695억원이다. 이 중 비과세 ․ 세액공제 ․ 세
액감면 ․ 소득공제 등 직접감면은 23조 1,603억원(74.6%), 준비금 ․ 과세이연 등 간접

감면은 1,092억원(0.4%)으로 조세지출 규모면에서 직접감면 방식이 월등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직접세 부문의 감면 방식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방식의 감면이 전체 조세지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28.1%, 16.3%, 15.9%로 전체 감면총액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비중추이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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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과세 및 저율과세 부문은 특히 2003년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2000년대 초반 비과세 ․ 저율과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세금우대 저축제

도의 정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같은 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비과세 방식의 

조세감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21.6%, 10.6%로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감면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방식은 조세지출 금액은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

은 11.2%를, 그리고 전체 조세지출 금액 대비 비중은 1.2%의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는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출 중 조세감면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최근 에너지절약 및 환경․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 경향도 세액공제 방

식식의 감면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액감면 방식의 경우도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14.5%, 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폐

지 등으로 해당 세목의 세액감면 항목들이 다수 폐지되어 조세감면 금액의 감소효과

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주요 항목의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

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비금, 과세이연 등 간접감면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비중 모두 각

각 -16.4%, -23.9%로 큰 폭의 감소추이를 보였다. 간접감면 방식의 조세지출 비중

이 축소된 것은 준비금제도 등이 복잡한 감면절차에 비하여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등 상당수 준비금 제도가 단계적

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간접감면 방식 중 감면규모가 큰 ‘연

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2006년 말 폐지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시

행되어 향후 감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기타(직접세) 분야의 감면금액이 2008년 한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

였는데 이는 2008년도 고유가대책으로 일환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

급금(2조 6,386억원)이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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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과 표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9년(전망액) 기준으로 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분야가 13조 8,419억원으

로 전체 조세지출의 48.7%를, 경제개발지원이 9조 1,954억원으로 32.4%, 사회개발

지원이 4조 9,599억원으로 17.5%, 국방 등 기타지원이 3,996억원으로 1.4%를 차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분야별 조세지출금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 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보고서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야별 조

세지출 추이를 제시하기로 한다.5)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5)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는 보고서의 제2
장 제3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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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

아래의 그림과 표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2009년(전망액) 기준으로 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지원 분야가 13조 8,419억원으

로 전체 조세지출의 48.7%를, 경제개발지원이 9조 1,954억원으로 32.4%, 사회개발

지원이 4조 9,599억원으로 17.5%, 국방 등 기타지원이 3,996억원으로 1.4%를 차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분야별 조세지출금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 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보고서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야별 조

세지출 추이를 제시하기로 한다.5)

[그림 5]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대분류)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5)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른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는 보고서의 제2
장 제3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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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과세 및 저율과세 부문은 특히 2003년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2000년대 초반 비과세 ․ 저율과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세금우대 저축제

도의 정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같은 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비과세 방식의 

조세감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21.6%, 10.6%로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감면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방식은 조세지출 금액은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

은 11.2%를, 그리고 전체 조세지출 금액 대비 비중은 1.2%의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는 세액공제 방식의 조세지출 중 조세감면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최근 에너지절약 및 환경․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 경향도 세액공제 방

식식의 감면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액감면 방식의 경우도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증가율이 각각 14.5%, 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폐

지 등으로 해당 세목의 세액감면 항목들이 다수 폐지되어 조세감면 금액의 감소효과

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주요 항목의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조세감면액 증가율(9.9%)보다 높

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비금, 과세이연 등 간접감면 방식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과 전체 비중 모두 각

각 -16.4%, -23.9%로 큰 폭의 감소추이를 보였다. 간접감면 방식의 조세지출 비중

이 축소된 것은 준비금제도 등이 복잡한 감면절차에 비하여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등 상당수 준비금 제도가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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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특히 항목수 변동이 크게 나타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2007년도 65개 변동

항목(감소 38개, 증가 27개) 중 46개(감소 29개, 증가 17개)항목이, 2008년도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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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존 감면항목의 사후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를 보면, 2010년 현재 폐지(일몰종료)되지 않고 존속하는 

32개 조세감면 항목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007 ․ 2008년 조세지출보고

서부터 삭제되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23개 항

목이 유사항목 간의 통합으로 인해 12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보고서 중 ‘항공기 제조 ․ 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17개 증가항목의 경우 기

존의 감면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감면되고 있는 항목을 2007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에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일몰종료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아직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항목들과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거나 

일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이 조세지원의 성격상 폐지 이후에도 장기간 감면금액

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세지출 항목 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집계기준

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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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능별 조세지출 금액과 금액비중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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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각각 28.4%,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료 ․ 교육비 등 근로소득 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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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개발 지원분야 중 중소기업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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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00년 이후 

폐지되었던 상당수 구조조정지원 세제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

로 2009년 다시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사회개발 지원분야 중 교육 ․ 문화 ․ 체육 분야

의 경우 조세지출금액과 비중이 각각 －7.3%, －14.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2007년 말 대학교원 등에 대한 연구비 등 비과세 한도를 축소 조정

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체 감면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및 사회보장분야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18.4%, 14.3%로 크

게 증가하였고, 전체 조세지출규모에서의 비중도 각각 8.8%, 5.% 증가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사회보장 분

야에서는 경로우대자 ․ 자녀양육비 ․ 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 등의 감면규모가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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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위의 그림은 이상 논의한 세부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저축지원 분야의 하향추세와 근로자지원 분야의 상승추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비투자 ․ R&D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감면비중 추이가 

상당히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상황과 감면율 등에 영향

을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감면항목의 변동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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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세지출 항목별 현황

(1)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2000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수 추이를 보면, 2000년 230개 항목에서 2001년 273개 항목으로 43개 항목이 

증가한 이후 2004년 220개 항목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6년 230개 항목

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7년 219개, 2008년에 189개, 2009년 180개로 조세감

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항목수 230 273 269 254 220 226 230 219 189 180

감소 － 4 13 26 38 7 5 38 44 34

증가 － 47 9 11 4 13 9 27 14 30

[표 5]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단위: 개)

주 1. 2001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에 관세감면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관세 관련 15개 항목이 

추가, 직 ․ 간접세 항목은 32개 항목이 추가

2. 2007년의 경우 특소세(개소세) ․ 교통세 항목을 부가가치세 항목과 통합시키고, 정부부처의 

거래 및 공공성이 강한 사업의 거래에 대한 조세지출은 누락시키는 등의 변화가 발생

3. 2008년의 경우도 조세지출 항목간 통합이 발생

4. 2009년의 경우 일몰종료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항목들과 조세지원의 

성격상 폐지이후에도 장기간 감면금액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항목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박명호 ․ 전병힐(2009) 재인용.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그러나 2001년도 273개에 이르는 조세감면 항목수가 2009년 180개로 줄어든 

것이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정비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 이후 조세지출보

고서 상의 조세감면 항목수 변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

와 같이 비과세 ․ 감면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

이 기존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폐지되지 않은 기존 항목을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

던 항목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

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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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능별 조세지출 비중추이(소분류)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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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특히 항목수 변동이 크게 나타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2007년도 65개 변동

항목(감소 38개, 증가 27개) 중 46개(감소 29개, 증가 17개)항목이, 2008년도 58개 

변동항목(감소 44개, 증가 14개) 중 28개(감소 26개, 증가 2개)항목이 조세감면제도

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관계없이 기존 항목의 통합 또는 조세지출 범위에서 

제외, 기존 감면항목의 사후추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를 보면, 2010년 현재 폐지(일몰종료)되지 않고 존속하는 

32개 조세감면 항목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007 ․ 2008년 조세지출보고

서부터 삭제되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23개 항

목이 유사항목 간의 통합으로 인해 12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보고서 중 ‘항공기 제조 ․ 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17개 증가항목의 경우 기

존의 감면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감면되고 있는 항목을 2007년부터 조세지출 항목에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일몰종료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아직 조세감면 실적이 있는 항목들과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거나 

일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이 조세지원의 성격상 폐지 이후에도 장기간 감면금액

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세지출 항목 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집계기준

의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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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능별 조세지출 금액과 금액비중의 연

평균 증가율을 보여준다. 우선 저축지원의 경우 이미 언급한 대로 세금우대저축제도

의 정비와 감면축소,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감면금액과 금액비중이 각각 －

4.4%, －1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근로자 지원과 농어민 지원분야는 감면

규모가 각각 28.4%, 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험료 ․ 교육비 등 근로소득 공제의 

증가추세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주요 감면항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개발 지원분야 중 중소기업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16.2%, 13.2%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

시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지원항목의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개발 지원분야 중 금융산업과 구조조정 지원분야는 감면규모가 각각 

－14.2%, －54.7%로 크게 감소하였다. 금융산업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

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 2009년 0.2%로 크지 않는 편이지

만, 해당분야 지원금액의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되었던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00년 이후 

폐지되었던 상당수 구조조정지원 세제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

로 2009년 다시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사회개발 지원분야 중 교육 ․ 문화 ․ 체육 분야

의 경우 조세지출금액과 비중이 각각 －7.3%, －14.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2007년 말 대학교원 등에 대한 연구비 등 비과세 한도를 축소 조정

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체 감면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 및 사회보장분야의 경우 조세지출 금액이 각각 18.4%, 14.3%로 크

게 증가하였고, 전체 조세지출규모에서의 비중도 각각 8.8%, 5.% 증가하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 및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사회보장 분

야에서는 경로우대자 ․ 자녀양육비 ․ 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 등의 감면규모가 큰 폭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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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는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

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조세감면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

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

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재정

법에 근거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27조)이나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하

의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범위 등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지출규

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다.1)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

도록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와 항목별 감면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

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

(2)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총 180개 항목이다. 조세지출금액

에 대한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세지원 금액이 큰 상위 20개 항목을 보면, ‘보

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2조 1,269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3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 8,934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조 8,779억원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감면금액이 큰 상

위 20개 항목의 2009년도 총 감면액은 22조 7,876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총 조세

지출금액(30조 621억원)의 7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

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관한 문제는 보고서의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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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2

0

0

9

감

소

항

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법인세법 조문이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임의삭제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임의삭제

국가, 지자체 등에 SOC시설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증
가
항
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분리

2

0

0

8

감

소

항

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임의삭제 소득세법 조문이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임의삭제

자선구호단체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임의삭제 2009년 현재 적용중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이자소득 비과세

노인 ․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항목통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항목통합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비과세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저율과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초중등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항목통합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방송통신신문기자 취재수당 비과세 항목통합

농협등 조합원예적금 증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촌정비사업 등 관련 재산권이전문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표 6] 2007 ~ 2009년도 신설 ․ 폐지 외의 사유로 인한 조세지출 항목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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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벤처투자조합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부실금융기관 등 보유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등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회사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금융기관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교환,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연기금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증
가
항
목

영농 ․ 영어 조합원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세금우대종합저축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2

0

0

7

감

소

항

목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특소세, 교통세 면제 항목통합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통합
농어업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장애인승용자 등 
면제 항목에 통합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비과세 임의삭제

공공용지 등 국가 등에의 양도증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임의삭제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임의삭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임의삭제

기업공개 등을 위한 주권매출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임의삭제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임의삭제

석유화확 공업용 원료 석유류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 및 실험용물품 관세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훈련용품, 표본, 참고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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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 관세면제 임의삭제

수질측정, 보전, 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공익법인, 공익신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임의삭제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임의삭제

군용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군용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면제 임의삭제

군수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등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삭제

통화안정증권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1.8.14 신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존항목추가 2000.1.1 신설

증

가

항

목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존항목추가

2000년 이전부터 

감면 항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제조, 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수립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예방물품에 대한 과세감면 기존항목추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발착, 항행안전물품 등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존항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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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벤처투자조합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목적 설립 외국법인 주권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부실금융기관 등 보유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등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증권투자회사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금융기관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교환, 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연기금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외국군 주둔지역내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국인 한국음식점 유흥음식행위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외교관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항목통합

증
가
항
목

영농 ․ 영어 조합원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세금우대종합저축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분리

2

0

0

7

감

소

항

목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특소세, 교통세 면제 항목통합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통합
농어업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특소세 면제 항목통합 장애인승용자 등 
면제 항목에 통합

소방공무원이 받는 화재진화수당 비과세 임의삭제

공공용지 등 국가 등에의 양도증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임의삭제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임의삭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임의삭제

기업공개 등을 위한 주권매출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임의삭제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임의삭제

석유화확 공업용 원료 석유류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 및 실험용물품 관세 면제 임의삭제

학술연구, 교육훈련용품, 표본, 참고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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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국제운동경기용 운동용구 관세면제 임의삭제

수질측정, 보전, 향상을 위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공익법인, 공익신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임의삭제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 임의삭제

군용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군용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면제 임의삭제

군수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비상통신용품 등 관세면제 임의삭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관세면제 임의삭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삭제

통화안정증권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임의삭제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임의삭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4.1.1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2001.8.14 신설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존항목추가 2000.1.1 신설

증

가

항

목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존항목추가

2000년 이전부터 

감면 항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제조, 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수립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예방물품에 대한 과세감면 기존항목추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존항목추가

항공기 발착, 항행안전물품 등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존항목추가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존항목추가



34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는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

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조세감면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

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

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재정

법에 근거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27조)이나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하

의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범위 등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지출규

모(국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다.1)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

도록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와 항목별 감면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

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

(2)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총 180개 항목이다. 조세지출금액

에 대한 20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세지원 금액이 큰 상위 20개 항목을 보면, ‘보

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2조 1,269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2조 3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 8,934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조 8,779억원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감면금액이 큰 상

위 20개 항목의 2009년도 총 감면액은 22조 7,876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총 조세

지출금액(30조 621억원)의 7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

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관한 문제는 보고서의 제2장 제1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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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사 유 비 고

2

0

0

9

감

소

항

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법인세법 조문이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임의삭제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임의삭제

국가, 지자체 등에 SOC시설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임의삭제

증
가
항
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항목추가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분리

2

0

0

8

감

소

항

목

투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임의삭제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임의삭제 소득세법 조문이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임의삭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운영비 손금산입 임의삭제

자선구호단체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비과세 임의삭제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임의삭제 2009년 현재 적용중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이자소득 비과세

노인 ․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항목통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항목통합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항목통합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비과세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통합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배당소득 저율과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 배당소득 저율과세 항목통합

초중등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항목통합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방송통신신문기자 취재수당 비과세 항목통합

농협등 조합원예적금 증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농어촌정비사업 등 관련 재산권이전문서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항목통합

[표 6] 2007 ~ 2009년도 신설 ․ 폐지 외의 사유로 인한 조세지출 항목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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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호주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조세지출 추정에 사용한다. 세

수인식에 있어서 조세채무 방법(tax liability method)에 기초한 발생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조세채무 방법에 의하면 조세채무를 부과하는 시점과 해당 조세를 징수하

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난 시점에서 조세수입을 인식한다. 2008년부터는 일부 조세에 

대하여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규모

는 실제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호주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2002년 

262개의 조세항목에서 2008년 342개로 82개나 증가하였다. 조세지출총계는 2004년

까지 다소 안정적이나 그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총 조세지출 

비중은 2002년 4.2%에서 2008년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캐나다

(1) 배경 및 현황

1970년대 캐나다에서는 물가상승과 고용축소 등으로 재정지출수요가 증가한 반

면, 세수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조세

지출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조세지출예산(Government of Canada Tax Expenditure 

Account)이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초반 조세지출과 직접지

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인 통합관리시스템(envelope system)을 세계 최초로 도

입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캐나다의 조세지출 추정치는 예산안과는 별

개의 문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예산과정과는 연계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정

보를 의회에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매해 작성되며, 1997년부터 이 보고서는 현 회계연도와 과거 5년 

추정치, 향후 2년 예측치를 함께 담고 있다. 조세지출보고는 역년(calendar year)에 

기초하며, 매 4년마다 조세지출의 상세정보를 기록한 참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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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항목 수혜자 2009 실적 분 류(예산분야)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21,269 보건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20,0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8,934 일반공공행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

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

18,779 농림수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조업․공업․건설업․엔지니

어링사업 등 영위 내국인
15,5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15,287 농림수산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13,924 농림수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12,7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12,299 교육

이자소득 비과세 10,777 사회복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개인사업자
10,0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8,400 사회복지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거주자 7,818 사회복지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

인투자기업 등

7,2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6,881 보건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종교․교육 등 관련

법인, 이재민․국군장병 등
6,398 사회복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5,986 교통 및 물류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5,708 보건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5,188 환경

근로장려금(EITC)지급 저소득 근로자 4,537 사회복지

합 계(2009년 총 국세감면금액 대비 비중) 227,876(73.4%)

[표 7]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2009년 기준) 

(단위: 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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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9.9%)은 같은 기간동안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6.6%)을 상회하고 있다. 연간 조세감면액 상위 20개 주요 조

세감면 항목들이 총 국세감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7.9%, 2005년 

74.0%, 2009년 73.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여 년 간 

높은 국세감면액 증가추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및 2009년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 15.9%로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인 2008년 13.6%, 

2009년 14.0%를 모두 초과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

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

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및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

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 그 밖에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

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

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

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된다. 즉 2001

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

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같이 비과세 ․ 감면제도의 실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

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

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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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본장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최근 조세

지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배경과 조세지출 

정의, 추정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들의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정

의 효율성을 위한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호주

(1) 배경 및 운용

조세지출 총계 작성 초기인 1980년부터 1984년 동안에 예산서(Budget 

Statements)의 부록으로 조세지출 항목 및 비용이 수록되면서부터 호주 재무부는 매

년 자발적으로 조세지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여 왔다. 의회 역시 자세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6년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세부적인 조세지출 추정치와 관련된 기준조세제

도를 제공하는 별도의 문서인 조세지출보고서(The Tax Expenditure Statement)가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 제정된 예산법령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인 강제력을 두었

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되는 예산서 외 별도의 문서로, 당해 회계연도와 향

후 3년의 추정치를 담도록 하였다. 조세지출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직접지출과 대비

하여 조세지출의 유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둘째, 조세체계의 설계에 기여, 대중

토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보고서 구조

특정행위나 납세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

용되는 조세체계를 기준조세(norm)라 한다. 이때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 특정행위

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조세지출로 정의한다. 조세

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기능별 범주에 따라 조세항

목을 나열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는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급여과세

(fringe benefit), 사업소득세(business tax) 및 소비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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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0여 년 간 조세지출의 운용에 관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국세감면액의 증가율(9.9%)은 같은 기간동안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6.6%)을 상회하고 있다. 연간 조세감면액 상위 20개 주요 조

세감면 항목들이 총 국세감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7.9%, 2005년 

74.0%, 2009년 73.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여 년 간 

높은 국세감면액 증가추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감면금액이 큰 기존 항목들의 감면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00년 이래 12~13% 중반 수준을 유지하던 국세감면율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및 2009년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 15.9%로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 한도인 2008년 13.6%, 

2009년 14.0%를 모두 초과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최근 조세감면규모가 크게 증가

한 것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

해 재정지출은 물론 ‘유가환급금’ 및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

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대’ 등 상당수 조세감면 제도들이 적극 활용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 그 밖에 올해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등 

그동안의 일부 국세통계집계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세감면 실적에 반영하지 않

았던 조세감면 항목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등 국세감면액의 집계에 일부 변화가 있

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된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 수는 2001년도 이후 꾸

준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세감면액의 증가추이와 대비된다. 즉 2001

년도 273개에 이르던 조세감면 항목수가 거의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 219개, 

2009년에 180개로 조세감면 항목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 항목수 변

동추이는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일몰종료)와 같이 비과세 ․ 감면제도의 실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항목들이 기존 항목들 간의 통합, 폐지

되지 않은 기존 항목의 삭제 또는 기존에 감면되던 항목들의 사후적인 추가 등 조세

지출에 대한 범위와 분류 등 관련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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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예산제도 해외사례

본장에서는 OECD 주요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최근 조세

지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배경과 조세지출 

정의, 추정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국가들의 운용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정

의 효율성을 위한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호주

(1) 배경 및 운용

조세지출 총계 작성 초기인 1980년부터 1984년 동안에 예산서(Budget 

Statements)의 부록으로 조세지출 항목 및 비용이 수록되면서부터 호주 재무부는 매

년 자발적으로 조세지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여 왔다. 의회 역시 자세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86년 조세지출예산서와 관련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세부적인 조세지출 추정치와 관련된 기준조세제

도를 제공하는 별도의 문서인 조세지출보고서(The Tax Expenditure Statement)가 

발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 제정된 예산법령헌장 1998(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인 강제력을 두었

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되는 예산서 외 별도의 문서로, 당해 회계연도와 향

후 3년의 추정치를 담도록 하였다. 조세지출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직접지출과 대비

하여 조세지출의 유용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둘째, 조세체계의 설계에 기여, 대중

토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보고서 구조

특정행위나 납세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

용되는 조세체계를 기준조세(norm)라 한다. 이때 기준조세로부터 벗어나 특정행위

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조세지출로 정의한다. 조세

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기능별 범주에 따라 조세항

목을 나열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는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급여과세

(fringe benefit), 사업소득세(business tax) 및 소비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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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호주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조세지출 추정에 사용한다. 세

수인식에 있어서 조세채무 방법(tax liability method)에 기초한 발생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조세채무 방법에 의하면 조세채무를 부과하는 시점과 해당 조세를 징수하

는 시점 중 먼저 일어난 시점에서 조세수입을 인식한다. 2008년부터는 일부 조세에 

대하여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규모

는 실제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호주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2002년 

262개의 조세항목에서 2008년 342개로 82개나 증가하였다. 조세지출총계는 2004년

까지 다소 안정적이나 그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총 조세지출 

비중은 2002년 4.2%에서 2008년 7.1%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캐나다

(1) 배경 및 현황

1970년대 캐나다에서는 물가상승과 고용축소 등으로 재정지출수요가 증가한 반

면, 세수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조세

지출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조세지출예산(Government of Canada Tax Expenditure 

Account)이 발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초반 조세지출과 직접지

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인 통합관리시스템(envelope system)을 세계 최초로 도

입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캐나다의 조세지출 추정치는 예산안과는 별

개의 문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예산과정과는 연계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정

보를 의회에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매해 작성되며, 1997년부터 이 보고서는 현 회계연도와 과거 5년 

추정치, 향후 2년 예측치를 함께 담고 있다. 조세지출보고는 역년(calendar year)에 

기초하며, 매 4년마다 조세지출의 상세정보를 기록한 참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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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항목 수혜자 2009 실적 분 류(예산분야)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21,269 보건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20,03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8,934 일반공공행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

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

18,779 농림수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조업․공업․건설업․엔지니

어링사업 등 영위 내국인
15,5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15,287 농림수산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13,924 농림수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12,79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12,299 교육

이자소득 비과세 10,777 사회복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개인사업자
10,0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가족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8,400 사회복지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거주자 7,818 사회복지

외국인투자기업세액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

인투자기업 등

7,2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 6,881 보건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회복지․종교․교육 등 관련

법인, 이재민․국군장병 등
6,398 사회복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5,986 교통 및 물류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5,708 보건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5,188 환경

근로장려금(EITC)지급 저소득 근로자 4,537 사회복지

합 계(2009년 총 국세감면금액 대비 비중) 227,876(73.4%)

[표 7]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2009년 기준) 

(단위: 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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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영국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을 추정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으며, 각각의 조세지원은 다른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는다

는 가정 하에서 별도로 추정된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세수손실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지출규모를 계산할 때, 국민계정자료나 세무행정상 수집한 자료

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연방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추정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조세항목 수는 2006~2007 회계연도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189개, 다른 조세에 

관해서는 151개, 구조적요소와 지출적요소를 가지는 조세감면에 대해 42개가 보고

되었다. 조세지출규모는 소득세의 경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소득세의 경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도에 제 3범주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GDP 

대비 8.2%였고, 2006~2007년에는 8.3%로 나타났다. 동기간, 비소득세의 경우 

2.1%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마. 미국

(1) 배경 및 현황

1967년 당시 재무성 차관보였던 Stanley. S Surrey에 의해 국가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조세지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1969년 최초로 조세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부의 연차보고서(the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for 

Fiscal Year 1968)에 발표되었다. 그 후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의 제정과 더불어 조세지출 보고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매해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
라 불리는 예산안의 부속서류 중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

보는 조세개혁 및 적자축소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행정부나 의회의 예산과정에는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조세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과거 2년 추정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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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의 정의 및 구조

캐나다의 기준조세체계(benchmark)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에 해당세

율을 적용하는 기본 조세구조를 말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정된 Haig－

Simons 소득 정의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소비세(General Service Tax ; GST)는 광

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다단계 부가가치세로, 목적 기준을 정하여 과세된다. 
조세지출은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행위나 개인에게 주는 혜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세지출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로 세목을 나누어  규모가 

측정된다. 그리고 각 세목 안에는 기능별로 조세지출 항목이 세분화 되어있다. 또한 

조세지출보고서는 구조항목(structural items) 뿐만 아니라 비망항목(memorandum 
items)3)인 조세특혜를 포함하고 있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캐나다는 조세지출의 규모 추정에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사

용하고 있다. 조세지출 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

정한 상태에서 연방세입을 추정한 후, 이 계산값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본다. 이때 납세자의 가능한 행태변화,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

다. 이 추정치는 현금흐름에 의해 계산되며, 각각의 조세지출은 독립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세지출 조합 간에도 상호작용효과는 없다. 또한 조세지출 추정방법은 

굉장히 꼼꼼히 문서화되어 있다(Seguine and Burr, 2004).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납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모형을 추정하는데, 그밖에 재무부가 수집한 

관련 자료, 다양한 원천에서 구해진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비세의 

경우 다른 별도의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캐나다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1994년부터 2004

년 동안, 소득세의 경우 126개에서 143개로, 소비세의 경우 31개에서 32개로 증가

하였다. GDP 대비조세지출 규모는 1994년 13.8%에서 2004년 10.4%로 다소 감소

하였으나, 1998~2008년 사이에는 조세지출 추정치가 다소 안정적이다. 또한 2004년 

개인 소득세부문에서는 노후보장과 지방재정관련 조세지출이 가장 크다.

3) 예를 들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비망항목 내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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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1) 배경 및 현황

1959년 독일 재무부는 의회 요청으로 조세지원에 의한 세입손실을 추정한 보고

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조세지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라 지칭하였다. 1967

년 공식적으로 조세지출보고서가 제출된 이래, 현재까지 직접 보조금과 조세특혜를 

모두 포함한 보조금보고서(Subsidy Report)의 형태로 작성하고 있다. 보조금보고서

는 예산안의 일부로서, 보조금 및 지출경감을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작성된다. 이것은 

현 회계연도와 과거 2년의 조세지출, 향후 1년 예측치를 함께 다룬다. 중앙정부의 

20개 가장 큰 조세지출 항목은 매해 예산안에 첨부되며, 직접지출 정보에는 통합되

지 않는다. 2006년 연방내각은 보조금 지급의 시간적 제한을 둠과 동시에 이를 점차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보조금이 조세지출이 아닌 직접지출로 이양되어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2) 조세지출의 정의 및 구조

독일은 법적으로 조세지출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단, 기업과 산업부분에 주어

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 보조금을 조세지출로 간주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독일의 조세지출은 예산상의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보조금보

고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소득세, 매상세(turnover tax), 보험세, 자동

차세, 소비세, 복권세, 재산세, 상속세 등 모든 세목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지방조세의 경우 언급되지 않는다. 조세지출은 산업별 그리

고 이러한 부문 안에서 세목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보고된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독일은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을 사용한다. 이때 조세조항 상호간에 미

치는 영향이나 납세자의 행동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특히, 기준조세체계의 구조적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여겨지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조세지출 추정치를 계산한다. 그 규모는 각각의 조세지출의 특성에 맞는 

서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행정당국의 공식 추정자료, 직접 납세자료, 

산업 통계치, 소득세 및 법인세 모형에 의존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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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지출 예산 추이

독일의 조세지출 항목 수에는 매해 큰 변화가 없다. 2006년에는 86개의 조세지

출 항목이 보고되었는데, 2003년 82개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조세지출규

모 역시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이 1980년 0.8%, 2006

년 0.74%로 보고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0.49%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조세지출에 의한 것이다. 

라. 영국

(1) 배경 및 현황

영국은 1979~1980년 의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지출백서에 조세지원과 그 우대

목록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영국에서 조세지출 보고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나 세출의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

며,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세

지출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예산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에 참

고자료로 첨부되며, 개인 소득감면이나 혜택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매해 가을 조세

조견표(Tax Ready Reckoner) 상에 보고된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하여 이

를 예산과정의 토의와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감면(tax relief)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공공지출에 대한 수단으로 보는 조세감면만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조세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세금감면이나 집행을 간소화한 세금감면을 구조적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이라 하여, 조세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에 포함한다. 그리

고 제 3범주(relief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는 구조적 요소와 지

출적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이 항상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겨난 요소이다. 조세지출은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작

성되며, 그 내용이 세목에 따라 분류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가보험기

여금, 증여세, 인지세, 자동차판매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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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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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보조금이 조세지출이 아닌 직접지출로 이양되어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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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독일은 현금기준을 적용한 세수손실법을 사용한다. 이때 조세조항 상호간에 미

치는 영향이나 납세자의 행동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특히, 기준조세체계의 구조적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여겨지는 항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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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지출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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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항목이 보고되었는데, 2003년 82개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조세지출규

모 역시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비중이 1980년 0.8%, 2006

년 0.74%로 보고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는 0.49%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유주택에 대한 조세지출에 의한 것이다. 

라. 영국

(1) 배경 및 현황

영국은 1979~1980년 의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지출백서에 조세지원과 그 우대

목록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영국에서 조세지출 보고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나 세출의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

며,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세

지출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예산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에 참

고자료로 첨부되며, 개인 소득감면이나 혜택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매해 가을 조세

조견표(Tax Ready Reckoner) 상에 보고된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매해 작성하여 이

를 예산과정의 토의와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감면(tax relief)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공공지출에 대한 수단으로 보는 조세감면만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조세 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의 세금감면이나 집행을 간소화한 세금감면을 구조적 

조세감면(structural reliefs)이라 하여, 조세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에 포함한다. 그리

고 제 3범주(relief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reliefs)는 구조적 요소와 지

출적요소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조세지출과 구조적인 조세감면이 항상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생겨난 요소이다. 조세지출은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작

성되며, 그 내용이 세목에 따라 분류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가보험기

여금, 증여세, 인지세, 자동차판매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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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영국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을 추정한다. 이때, 

납세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으며, 각각의 조세지원은 다른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는다

는 가정 하에서 별도로 추정된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세수손실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세지출규모를 계산할 때, 국민계정자료나 세무행정상 수집한 자료

를 바탕으로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연방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추정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조세항목 수는 2006~2007 회계연도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189개, 다른 조세에 

관해서는 151개, 구조적요소와 지출적요소를 가지는 조세감면에 대해 42개가 보고

되었다. 조세지출규모는 소득세의 경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비소득세의 경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도에 제 3범주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GDP 

대비 8.2%였고, 2006~2007년에는 8.3%로 나타났다. 동기간, 비소득세의 경우 

2.1%에서 4.3%로 증가하였다.

마. 미국

(1) 배경 및 현황

1967년 당시 재무성 차관보였던 Stanley. S Surrey에 의해 국가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조세지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1969년 최초로 조세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부의 연차보고서(the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the State of the finances for 

Fiscal Year 1968)에 발표되었다. 그 후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의 제정과 더불어 조세지출 보고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조세지출보고서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매해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
라 불리는 예산안의 부속서류 중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

보는 조세개혁 및 적자축소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행정부나 의회의 예산과정에는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조세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과거 2년 추정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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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의 정의 및 구조

캐나다의 기준조세체계(benchmark)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에 해당세

율을 적용하는 기본 조세구조를 말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정된 Haig－

Simons 소득 정의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소비세(General Service Tax ; GST)는 광

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다단계 부가가치세로, 목적 기준을 정하여 과세된다. 
조세지출은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행위나 개인에게 주는 혜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세지출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로 세목을 나누어  규모가 

측정된다. 그리고 각 세목 안에는 기능별로 조세지출 항목이 세분화 되어있다. 또한 

조세지출보고서는 구조항목(structural items) 뿐만 아니라 비망항목(memorandum 
items)3)인 조세특혜를 포함하고 있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캐나다는 조세지출의 규모 추정에 세수손실법(revenue foregone method)을 사

용하고 있다. 조세지출 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저 조세지원이 없다고 가

정한 상태에서 연방세입을 추정한 후, 이 계산값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본다. 이때 납세자의 가능한 행태변화,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

다. 이 추정치는 현금흐름에 의해 계산되며, 각각의 조세지출은 독립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떤 조세지출 조합 간에도 상호작용효과는 없다. 또한 조세지출 추정방법은 

굉장히 꼼꼼히 문서화되어 있다(Seguine and Burr, 2004).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납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모형을 추정하는데, 그밖에 재무부가 수집한 

관련 자료, 다양한 원천에서 구해진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비세의 

경우 다른 별도의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4) 조세지출 예산 추이

캐나다의 조세지출 항목 수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1994년부터 2004

년 동안, 소득세의 경우 126개에서 143개로, 소비세의 경우 31개에서 32개로 증가

하였다. GDP 대비조세지출 규모는 1994년 13.8%에서 2004년 10.4%로 다소 감소

하였으나, 1998~2008년 사이에는 조세지출 추정치가 다소 안정적이다. 또한 2004년 

개인 소득세부문에서는 노후보장과 지방재정관련 조세지출이 가장 크다.

3) 예를 들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비망항목 내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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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예측치를 담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서에는 지난 해 재정된 새로운 조세지출

항목을 첨부하는데, 조세지출규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지출은 과세이연, 특별세율을 제공하거나 비과세, 공제, 면제를 허용하는 연

방법조항에 의한 세입손실을 의미한다. 이 조세지출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정의되

며, 예산상의 기능별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
산 및 증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한다.

현재, 두 가지 비교기준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

상적 과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세법(reference law baseline)이 있다. 정
상적 과세기준은 헤이그－사이먼(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소득

을 주어진 기간 동안 변화한 순부(net wealth)와 소비의 합계로 정의하는 포괄적 소

득세의 실제 운용형태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의회예산법에 정상조세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법의 특정조항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와 함께 관계법령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관계법령기준은 

실용적 기능을 위해 제정된 세법에서의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제한한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현재 미국은 현금을 기준으로 한 세입손실법, 현재가치법 등을 사용하여 조세지

출 규모를 추정한다. 이때 다른 조세조항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체 규모

는 개별 조세지출 비용의 단순합으로 계산되며, 이 때문에 조세조항 상호간에 영향

이 있을 경우 실제 전체 조세지출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된다. 1983년 

이전에는 세입손실법 만을 이용하였고, 1983년 직접지출등가법(outlay equivalents)
이 조세지출의 예산효과에 대한 척도로서 추가 도입되었다. 직접지출등가법은 납세

자가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세후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출

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1996년 과세이연을 야기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서 현재가치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08년부터는 직접지출등가법에 의

한 조세지출예산을 보고하지 않는데, 이는 직접지출등가법과 세입손실법에 의한 추

정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납세신고자료를 사용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에 기초하거나, 국민계정자료 또는 산업자료를 사용하

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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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지출 예산 추이

1990 회계연도 이후에 조세지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세입 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 이후 30~35%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항목의 개수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104개에서 2010년 165개로 그 수가 1.6배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개 국가 및 그 밖의 OECD 국가의 조세지출제도의 운용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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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지출 예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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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세입 대비 비중을 보면 1990년 이후 30~35%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항목의 개수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104개에서 2010년 165개로 그 수가 1.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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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예측치를 담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서에는 지난 해 재정된 새로운 조세지출

항목을 첨부하는데, 조세지출규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조세지출의 정의 

조세지출은 과세이연, 특별세율을 제공하거나 비과세, 공제, 면제를 허용하는 연

방법조항에 의한 세입손실을 의미한다. 이 조세지출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정의되

며, 예산상의 기능별 개별 조세지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
산 및 증여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한다.

현재, 두 가지 비교기준을 사용하여 조세지출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

상적 과세기준(normal tax baseline)과 준거세법(reference law baseline)이 있다. 정
상적 과세기준은 헤이그－사이먼(Haig－Simons)의 소득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소득

을 주어진 기간 동안 변화한 순부(net wealth)와 소비의 합계로 정의하는 포괄적 소

득세의 실제 운용형태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의회예산법에 정상조세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법의 특정조항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와 함께 관계법령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관계법령기준은 

실용적 기능을 위해 제정된 세법에서의 특별한 예외사항으로 제한한다. 

(3)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현재 미국은 현금을 기준으로 한 세입손실법, 현재가치법 등을 사용하여 조세지

출 규모를 추정한다. 이때 다른 조세조항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체 규모

는 개별 조세지출 비용의 단순합으로 계산되며, 이 때문에 조세조항 상호간에 영향

이 있을 경우 실제 전체 조세지출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된다. 1983년 

이전에는 세입손실법 만을 이용하였고, 1983년 직접지출등가법(outlay equivalents)
이 조세지출의 예산효과에 대한 척도로서 추가 도입되었다. 직접지출등가법은 납세

자가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세후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지출

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1996년 과세이연을 야기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서 현재가치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08년부터는 직접지출등가법에 의

한 조세지출예산을 보고하지 않는데, 이는 직접지출등가법과 세입손실법에 의한 추

정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납세신고자료를 사용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에 기초하거나, 국민계정자료 또는 산업자료를 사용하

여 계산한다.



50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1)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 이전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온 ｢조세지출보고서｣에
서는 도입초기(1999년 및 2000년)의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데 이를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지출에

의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

세법 상의 규정은 해당 세목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충분

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제도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

지가 곤란한 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에 대한 기준의 부재

현행 ｢국가재정법｣ 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을 

명시하면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대상인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

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

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 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의 조세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그 포괄

5) 국가재정법 제27조제1항, 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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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OECD 주요국들은 조세지출제도를 살펴본 결과, 각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제

도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통적으로 조세지출을 직

접지출과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재정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조세

지출을 세수확보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규모와 항목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각 나라들은 각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 ․ 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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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가. 일반적인 논의

일반적으로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은 세금부담

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

으로서 재정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정정책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소관부처의 예산사업의 형식으로 직접지출(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는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의 근거와 내용이 각종 조세관계 법령을 통해 규율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OECD(1996)는 비과세 ․ 감면 즉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

는 때에 조세지출이 존재한다고 본다.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

본 소득세율 구조는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하지만, 저축을 증진하거나 영세농장을 지

원하기 위한 소득세 저율과세 제도는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각국의 조

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도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행정 각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1968년, 197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세지출을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

4) 일반적으로 OECD 등 국제기구 및 각 국에서는 조세체계를 통한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이라는 의미에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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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본 조세구조에서 변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예산상 직접보조금과 

대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으로서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독일의 경우 ‘개별 조세지원이 지출 측면에서 직접지원과 같이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을 파악하고 있다(전승훈, 2004; 박명호 ․ 정희선, 

2006).

그 밖에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들도 조세지출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를 하

고 있는데, Surrey(1970)는 ‘각종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지칭하는 세제상의 특별규정’으로, Boadway and Flatters 

(1988)는 ‘조세체계상의 규범으로부터의 변칙(anomaly) 또는 일탈(deviation)의 결과 

받지 않기로 한 수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이영조 ․ 오시환, 1999).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OECD 

1996; 전승훈 2004).

첫째, 수혜자집단의 특정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

익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조세지출이 아닌 기본조세체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다른 지원수단으로의 대체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정책목적은 예산의 직접지출이나 금융지원 등 조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세지출의 폐지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한 후 혹

은 달성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수혜계층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이 항구화 ․ 만성화되어 이를 없애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조세지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밖에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세목

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조세지출의 준거기준인 기준조세체계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

다는 점과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

체계 내에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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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

가. 일반적인 논의

일반적으로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은 세금부담

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

으로서 재정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특정정책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소관부처의 예산사업의 형식으로 직접지출(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는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의 근거와 내용이 각종 조세관계 법령을 통해 규율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OECD(1996)는 비과세 ․ 감면 즉 조세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조세체계(tax system into a 

benchmark or norm)라 정의하고, 조세체계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있

는 때에 조세지출이 존재한다고 본다. 기준조세체계로는 기본 세율구조, 회계관행,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

본 소득세율 구조는 기준조세체계를 구성하지만, 저축을 증진하거나 영세농장을 지

원하기 위한 소득세 저율과세 제도는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한 국가 간 합의된 기준과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각 국의 관행은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각국의 조

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도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늘어나는 조세지출을 억제하고 행정 각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1968년, 1979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세지출을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

4) 일반적으로 OECD 등 국제기구 및 각 국에서는 조세체계를 통한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through the tax system)이라는 의미에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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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본 조세구조에서 변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예산상 직접보조금과 

대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으로서 조세지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독일의 경우 ‘개별 조세지원이 지출 측면에서 직접지원과 같이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세지출을 파악하고 있다(전승훈, 2004; 박명호 ․ 정희선, 

2006).

그 밖에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자들도 조세지출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를 하

고 있는데, Surrey(1970)는 ‘각종 사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을 지칭하는 세제상의 특별규정’으로, Boadway and Flatters 

(1988)는 ‘조세체계상의 규범으로부터의 변칙(anomaly) 또는 일탈(deviation)의 결과 

받지 않기로 한 수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이영조 ․ 오시환, 1999).

이와 같이 조세지출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OECD 

1996; 전승훈 2004).

첫째, 수혜자집단의 특정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

익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조세지출이 아닌 기본조세체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다른 지원수단으로의 대체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정책목적은 예산의 직접지출이나 금융지원 등 조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세지출의 폐지가능성으로,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한 후 혹

은 달성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수혜계층을 지원하는 조세지출

이 항구화 ․ 만성화되어 이를 없애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조세지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 밖에 조세지출의 주요 특징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당 세목

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조세지출의 준거기준인 기준조세체계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

다는 점과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

체계 내에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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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1)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 이전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해 온 ｢조세지출보고서｣에
서는 도입초기(1999년 및 2000년)의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데 이를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지출에

의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

세법 상의 규정은 해당 세목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의 포괄범위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충분

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하여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제도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

지가 곤란한 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의 정의 및 포괄범위에 대한 기준의 부재

현행 ｢국가재정법｣ 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을 

명시하면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대상인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

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무엇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 

국가재정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조세지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행 조세법 체계로부터 무엇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하

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 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서의 조세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그 포괄

5) 국가재정법 제27조제1항, 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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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OECD 주요국들은 조세지출제도를 살펴본 결과, 각 국가들의 조세지출예산제

도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통적으로 조세지출을 직

접지출과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재정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조세

지출을 세수확보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규모와 항목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각 나라들은 각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 ․ 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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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사

업

소

득 

등 

비

과

세

전답임대소득 소득세법§12·2·가 ○ 추정곤란

1개 이하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12·2·나 ⅹ
‘06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12·2·다 ○ 추정곤란

전통주 제조소득 소득세법§12·3의2·라 ○ 추정곤란

산림소득 소득세법§12·2·마 ⅹ

근

로

소

득 

비

과

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가 ⅹ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나 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소득세법 §12·3·다 ⅹ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소득세법 §12·3·라 ⅹ

고용보험법 ․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소득세법 §12·3·마 ⅹ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소득세법§12·3·바·사 ⅹ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12·3·아 ⅹ

법령 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득령 §12·1 ⅹ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소득령 §12·2 ⅹ

일직료, 숙직료 등 소득령 §12·3 ⅹ

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소득령 §12·4 ⅹ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  

착용 작업복·피복 등
소득령 §12·8 ⅹ

[표 10] 조세지출예산서의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기준 불명확)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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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올 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들을 볼 때, 그동안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일

부항목들이 새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6)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의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

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 ․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 항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재정운용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정책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재정지원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은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

는 예산지출과 달리 일몰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고, 해당 조세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번 설

치되고 나면 지원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의 항목들을 조세지출예

산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재정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용을 어렵게 할 소

지가 크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조세지출보고서의 운용관행을 

보면, 조세지출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잦은 변동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합

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물론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

6)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09실적, 2,249억원)’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같이 개별소비세 등 본 세목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추가로 감면되는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의 감면실적을 일부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집계에 반영하였다는 점 등 경미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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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

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의 운용에 있어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국세감면율 정보의 기초가 되는 

매년도 국세감면액 총액은 조세지출의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지출 항목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

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7) 

따라서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되,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

용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에서의 고려요소

(1) 기준의 명확성

이미 언급한 대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개

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항목의 변

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를 감안할 때, 조세지출

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범주에 관해 널리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위해 조세지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각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확립된 기준에 의거하여 현행 조세법 조항 중에서 조세지

7)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

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

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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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명호 외 1인, 2009). 이 과정에

서 기존의 운용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지출 항목들이 주된 고

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국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OECD가 제시한 조세

지출의 특징들(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이 조세지출에 대한 주요 판단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임주영, 2010). 

무엇보다 조세지출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의 일

환으로 특정계층 및 집단에 부여하는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으로서 예산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대체가능성이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책적 관리

의 필요성이 큰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은 해당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 ․ 공
제 등 감면조항들이 문제가 되는데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개인 또는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한 공제로 

간주할 수 있는 일부항목 등에 대하여는 정책관리의 대상으로서 조세지출의 범주에

서 제외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산학협력

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8)’와 같이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집단에 제공되는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되는 조세지출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일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전답임대소득’, ‘농가부업소

득’ 등 일부 사업소득과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근

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

어 있다. 반면, ‘1개 이하 주택임대소득’, ‘학자금 비과세’ 등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다.9) 그러나 조세지출의 범주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조세지

출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과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을 달리 보

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행과 같은 분류기준에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9) 현재 ‘취재 ․ 벽지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등 현재 조세지출에

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 중 일부는 2006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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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항

목의 임의적인 변경은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세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제88조)’의 운용에 있어 국세감면율 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국세감면율 정보의 기초가 되는 

매년도 국세감면액 총액은 조세지출의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지출 항목이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때에 연간 조세감면규모(국

세감면액)와 이에 기초한 국세감면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7) 

따라서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 항목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되, 사후적으로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

용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세지출의 포괄범위 선정에서의 고려요소

(1) 기준의 명확성

이미 언급한 대로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 간에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조세체계와 그 발전과정이 상이한 만큼 개

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세지출항목의 변

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를 감안할 때, 조세지출

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의 범주에 관해 널리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위해 조세지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각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확립된 기준에 의거하여 현행 조세법 조항 중에서 조세지

7)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으

로 인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

면율에 0.5%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

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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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명호 외 1인, 2009). 이 과정에

서 기존의 운용관행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지출 항목들이 주된 고

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국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OECD가 제시한 조세

지출의 특징들(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이 조세지출에 대한 주요 판단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임주영, 2010). 

무엇보다 조세지출은 국가가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의 일

환으로 특정계층 및 집단에 부여하는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으로서 예산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대체가능성이 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책적 관리

의 필요성이 큰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은 해당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 ․ 공
제 등 감면조항들이 문제가 되는데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개인 또는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한 공제로 

간주할 수 있는 일부항목 등에 대하여는 정책관리의 대상으로서 조세지출의 범주에

서 제외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산학협력

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8)’와 같이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집단에 제공되는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되는 조세지출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관리 대상이 되는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조세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일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각종 비과세 조항들 중 ‘전답임대소득’, ‘농가부업소

득’ 등 일부 사업소득과 ‘대학교원 등 연구활동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근

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조항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

어 있다. 반면, ‘1개 이하 주택임대소득’, ‘학자금 비과세’ 등 일부 항목은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제외되어 있다.9) 그러나 조세지출의 범주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조세지

출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과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을 달리 보

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행과 같은 분류기준에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9) 현재 ‘취재 ․ 벽지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타 근로소득 비과세’ 등 현재 조세지출에

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들 중 일부는 2006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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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사

업

소

득 

등 

비

과

세

전답임대소득 소득세법§12·2·가 ○ 추정곤란

1개 이하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12·2·나 ⅹ
‘06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12·2·다 ○ 추정곤란

전통주 제조소득 소득세법§12·3의2·라 ○ 추정곤란

산림소득 소득세법§12·2·마 ⅹ

근

로

소

득 

비

과

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가 ⅹ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3·나 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소득세법 §12·3·다 ⅹ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소득세법 §12·3·라 ⅹ

고용보험법 ․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소득세법 §12·3·마 ⅹ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소득세법§12·3·바·사 ⅹ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12·3·아 ⅹ

법령 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득령 §12·1 ⅹ

선원법에 의해 받는 식료 소득령 §12·2 ⅹ

일직료, 숙직료 등 소득령 §12·3 ⅹ

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소득령 §12·4 ⅹ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  

착용 작업복·피복 등
소득령 §12·8 ⅹ

[표 10] 조세지출예산서의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항목의 조세지출 포함여부

(기준 불명확)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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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올 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조세지출 항목들을 볼 때, 그동안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일

부항목들이 새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던 항목들이 조세지출예산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6)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의 기준조세체계 또는 조

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 항목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 ․ 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 항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재정운용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정책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재정지원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은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

는 예산지출과 달리 일몰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고, 해당 조세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번 설

치되고 나면 지원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의 항목들을 조세지출예

산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재정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용을 어렵게 할 소

지가 크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조세지출보고서의 운용관행을 

보면, 조세지출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잦은 변동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나 합

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물론 무엇을 조세지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개별국가가 처한 조세체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지출에 대한 기준의 변경

6)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조세지출로 집계되지 않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09실적, 2,249억원)’가 신규로 
추가되었고,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같이 개별소비세 등 본 세목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추가로 감면되는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의 감면실적을 일부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집계에 반영하였다는 점 등 경미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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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

득공제
조특법§86의3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조특법§100의2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①6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

례
조특법§106의3 －

‘07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6의5 145 2009실적(국세청)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111② 1,520 2009실적(지경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조의13 －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136③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 ․ 개별소비세 면제

교통세법§15①3

개소세법§18①
1,25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부가령§37 －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105①3의2 －

‘07보고서까지 기재

(2,497)
철도(도시 ․ 공공 ․ 고속) 및 인천국제공

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법§118①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105·2 － 
‘06보고서까지 기재

(503)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111·1 3,158

‘06보고서까지 기재

(1,773)

군수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법§92·2 － 
‘06보고서까지 기재

(414) 

주. 1. 조세지출 감면정보의 누락금액은 국세통계연보, 관계부처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조

세지출예산서의 연간 감면금액의 산정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밑줄표시(－)는 감면금액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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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근

로

소

득 

비

과

세

함정근무수당 ․ 경호수당 ․
화재진화수당 ․ 승선수당 등

소득령 §12·9~11 ⅹ

함정근무수당 등 

일부 항목 

‘06보고서까지 기재

대학교원 ․ 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령 §12·아·12 ○ 528

취재수당, 벽지수당 소득령 §12·14·15 ⅹ
‘06보고서까지 기재

(27)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득령 §12·아·15 ⅹ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소득
소득세법 §12·16 ⅹ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12·카·타·하 ⅹ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주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파 ⅹ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12·거 ○ 1,007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12·너 ○ 5,708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소득세법 §12·더 ○ 827

식사대, 현물급식 등 소득세법 §12·러 ⅹ

출산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법 §12·머 ⅹ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소득세법 §12·버 ⅹ

(2) 정보의 투명성과 충분성10) 

현실적으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OECD의 

정의에 따를 때, 우선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해야 하고 현행 세법 조항들을 기준조세

10) 아래의 내용은 박기백 외(2007)을 참고 ․ 정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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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조세지출)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 때 조세지출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

결정권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

(memorandum item)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1)

비망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필요경비적 성격이 존재하는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의료비처럼 직접적인 경비로 볼 수 없지만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

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둘째,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폐지한다고 하더

라도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로 간

주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손해배상금처럼 위로금 성격의 조세혜택이나 개인의 지출선택권이 없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비망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3) 정보의 신뢰성

올 해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제도 및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제공

되는 분야별 조세지출 내역과 항목별 ․ 세목별 감면금액, 연간 국세감면총액 등 조세

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지출 항

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함은 물론 조세특례에 따른 세수손실 규모를 의미하는 조세

감면 정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집계와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

11) 박기백 외(2007)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기준조세체계와 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한 후 광의의 조세지출을 다시 비망항목과 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할 것과 

이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는 협의의 조세지출뿐만 아니라 비망항목을 포함한 광의의 조세지

출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57

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일부세목) 조특법§104의8 156 부가가치세

경형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부세목)
조특법§111의2 142 교육세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면제(일부세목)
조특법§121의3 －

수입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에 대한 과세특례(일부세목)
조특법§126의4 611 부가가치세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조특법§20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29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조특법§85의10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86의2 － 

[표 11]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예시)

(단위: 억원)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들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음 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

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일부항목의 경우 해당항목이 조세지

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같이 대부분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이다.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목에 대하여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감면조항 등 조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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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조세지출)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 때 조세지출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이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여부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

결정권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공하되, 이를 캐나다의 예와 같이 별도의 비망항목

(memorandum item)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1)

비망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필요경비적 성격이 존재하는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의료비처럼 직접적인 경비로 볼 수 없지만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

에 대한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둘째,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폐지한다고 하더

라도 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로 간

주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손해배상금처럼 위로금 성격의 조세혜택이나 개인의 지출선택권이 없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비망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3) 정보의 신뢰성

올 해부터 시행되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제도 및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제공

되는 분야별 조세지출 내역과 항목별 ․ 세목별 감면금액, 연간 국세감면총액 등 조세

지출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지출 항

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함은 물론 조세특례에 따른 세수손실 규모를 의미하는 조세

감면 정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집계와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특정집단에 대

11) 박기백 외(2007)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기준조세체계와 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한 후 광의의 조세지출을 다시 비망항목과 협의의 조세지출로 구분할 것과 

이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는 협의의 조세지출뿐만 아니라 비망항목을 포함한 광의의 조세지

출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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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일부세목) 조특법§104의8 156 부가가치세

경형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부세목)
조특법§111의2 142 교육세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면제(일부세목)
조특법§121의3 －

수입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에 대한 과세특례(일부세목)
조특법§126의4 611 부가가치세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조특법§20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29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조특법§85의10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86의2 － 

[표 11] 조세지출예산서에 누락되어 관리가 필요한 항목(예시)

(단위: 억원)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감면금액이 집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일부 누락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항목들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음 표를 제시할 수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

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일부항목의 경우 해당항목이 조세지

출로 분류되어 있지만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모든 세목이 아닌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면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같이 대부분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이다. 

조세지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세지출 항목들 중 감면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세목에 대하여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감면조항 등 조세지출로 볼 여지가 큰 항목들에 대하여는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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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 누락항목 근거조문
누락금액

(‘08년 기준)
비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

득공제
조특법§86의3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조특법§100의2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①6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

례
조특법§106의3 －

‘07보고서까지 기재

(추정곤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6의5 145 2009실적(국세청)

바이오디젤(BD)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111② 1,520 2009실적(지경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조의13 －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136③ －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석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 ․ 개별소비세 면제

교통세법§15①3

개소세법§18①
1,25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부가령§37 －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105①3의2 －

‘07보고서까지 기재

(2,497)
철도(도시 ․ 공공 ․ 고속) 및 인천국제공

항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특법§118① －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105·2 － 
‘06보고서까지 기재

(503)

군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111·1 3,158

‘06보고서까지 기재

(1,773)

군수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법§92·2 － 
‘06보고서까지 기재

(414) 

주. 1. 조세지출 감면정보의 누락금액은 국세통계연보, 관계부처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조

세지출예산서의 연간 감면금액의 산정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밑줄표시(－)는 감면금액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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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조문

조세지출예산서 

포함여부

(‘09년 실적)

비고

근

로

소

득 

비

과

세

함정근무수당 ․ 경호수당 ․
화재진화수당 ․ 승선수당 등

소득령 §12·9~11 ⅹ

함정근무수당 등 

일부 항목 

‘06보고서까지 기재

대학교원 ․ 연구기관 

종사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령 §12·아·12 ○ 528

취재수당, 벽지수당 소득령 §12·14·15 ⅹ
‘06보고서까지 기재

(27)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득령 §12·아·15 ⅹ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소득
소득세법 §12·16 ⅹ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12·카·타·하 ⅹ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주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12·파 ⅹ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12·거 ○ 1,007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소득세법 §12·너 ○ 5,708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소득세법 §12·더 ○ 827

식사대, 현물급식 등 소득세법 §12·러 ⅹ

출산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법 §12·머 ⅹ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소득세법 §12·버 ⅹ

(2) 정보의 투명성과 충분성10) 

현실적으로 조세지출의 포괄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OECD의 

정의에 따를 때, 우선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해야 하고 현행 세법 조항들을 기준조세

10) 아래의 내용은 박기백 외(2007)을 참고 ․ 정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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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합계 (증가율, %) 소득세 법인세
총고정

자본형성
감면율

1998 649 － 119 530 － 10%
1999 1,153 77.7 137 1,016 － 10%
2000 4,388 280.6 271 4,117 1,807,476 (6/30까지) 7%
2001 7,025 60.1 247 6,778 1,874,686 10%, 공제대상업종확대1)

2002 6,528 －7.1 219 6,309 2,060,522 10%
2003 13,019 99.4 241 12,778 2,250,763 10%, 15%2)

2004 18,134 39.3 328 17,806 2,414,749 15%
2005 25,439 40.3 862 24,577 2,496,897 10%
2006 20,681 －18.7 787 19,894 2,606,506 7%
2007 18,247 －11.8 709 17,538 2,781,679 10%

2008 21,035 15.3 691 20,344 2,996,636 3%, 10%3)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주 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 추가(2001.9.29)
2) (2003.12.30개정) 2003.7.1~2004.6.30까지 투자금액의 15%, 공제대상에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추가

3) (1)과 (2)를 합한 금액: [(1)사업용 자산 신규투자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 경우: 10%] + [(2)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

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Statistic Prob.

총고정자본형성 0.01583 0.003653 4.332933 0.0034

상수항 －22503.24 8753.962 －2.570635 0.0370

[표 13] 회귀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a+b*총고정자본형성+e

주: R2= 0.73, Adjusted R2=0.69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

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것으

로, 이러한 모의실험모형을 통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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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12)

가.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2010년 10월에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

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적

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

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

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추계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방식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나, 세수추계를 위한 미시자료에의 접근

이 어렵고,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사용가능한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던 방법은 신고자료 등을 이용

하여 진도비를 활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2011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

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전망치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동안의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근

거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12) 박명호 ․ 김우철 ․ 전병힐(2008.9),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박기백 ․ 연태훈(1999),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이영환 ․ 신영임(2009.9),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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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진도비 ․ 증가율 분

석방법이나, 향후 시계열 자료의 구축 등을 통해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

실험모형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중기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조세원칙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편에 비해 경기 상황에 따른 

잦은 비과세 ․ 감면 세법개정을 반영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에 대

한 비용효과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회귀분석 기법은 성명재 ․ 현진권(1995)의 연구처럼 인과모형을 통해 세수를 추

계하는 대표적인 세수추계기법이지만 조세지출 추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방

법은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한 조세지출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신설과 폐지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러

한 잦은 세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모형이 필요하다. 회귀분석에

서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 세법개정을 나타내는 변수, 그 외 변수들

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

으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므로 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더미 변수의 사용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세법개정을 모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세법개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출 회귀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열이 짧아져 의미가 있는 숫자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은 박기백 ․ 연태훈(1999)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각 감면항목별 조세지출규모를 각종 거시경제변

수에 대하여 회귀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거시시계

열 자료는 시간추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귀방정식에 시간추세 변수를 포

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차항에 1차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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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정할 방법(Cochrane－Orcutt 기법)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

귀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

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10년 말로 

연장할 경우의 비용추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동

일한 내용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나,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5년 동안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면, 비과세 ․ 감면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강한 가정은 아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루어진다. 도입 

이후, 감면율 및 대상의 변동이 다소 있었으며, 1998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의 연평균 증가율은 57.5%이다.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변화는 감면율보다는 총

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투자)과 관계가 깊다. 2000~2008년 

총고정자본형성 금액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상관계수는 0.85인 반면,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15, 전기의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44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종속변수로, 총고정자본형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1억원 증가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약 158만원 증가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전망

(명목값, 2009년 0.2%, 2010년 6.1%)을 고려하면, 2009년, 2010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각각 2조 5,028억원, 2조 7,928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임시투자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금액은 2009년 실적금액은 약 2조원, 2010년 전망금액은 

약 1.8조원이다. 물론 본 모형은 극히 간단한 모형을 예로 든 것이기 때문에 적합도

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차가 향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회귀분석에서 제

도의 변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귀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

한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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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기법으로는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진도비 ․ 증가율 분

석방법이나, 향후 시계열 자료의 구축 등을 통해 회귀분석,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

실험모형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중기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조세원칙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편에 비해 경기 상황에 따른 

잦은 비과세 ․ 감면 세법개정을 반영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에 대

한 비용효과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인과모형을 사용한 회귀분석

회귀분석 기법은 성명재 ․ 현진권(1995)의 연구처럼 인과모형을 통해 세수를 추

계하는 대표적인 세수추계기법이지만 조세지출 추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방

법은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과 조세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추정해 낸 후, 이를 사용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한 조세지출의 가장 큰 단점은 세법개정 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신설과 폐지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러

한 잦은 세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모형이 필요하다. 회귀분석에

서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 세법개정을 나타내는 변수, 그 외 변수들

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추계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

으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므로 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더미 변수의 사용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세법개정을 모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세법개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출 회귀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열이 짧아져 의미가 있는 숫자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점은 박기백 ․ 연태훈(1999)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중심으로 각 감면항목별 조세지출규모를 각종 거시경제변

수에 대하여 회귀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이들은 거시시계

열 자료는 시간추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귀방정식에 시간추세 변수를 포

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차항에 1차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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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정할 방법(Cochrane－Orcutt 기법)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

귀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은 정확도가 상당히 떨

어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10년 말로 

연장할 경우의 비용추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동

일한 내용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나, 향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5년 동안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면, 비과세 ․ 감면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강한 가정은 아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루어진다. 도입 

이후, 감면율 및 대상의 변동이 다소 있었으며, 1998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의 연평균 증가율은 57.5%이다.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변화는 감면율보다는 총

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투자)과 관계가 깊다. 2000~2008년 

총고정자본형성 금액과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상관계수는 0.85인 반면,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15, 전기의 감면율과의 상관계수는 0.44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종속변수로, 총고정자본형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1억원 증가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약 158만원 증가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전망

(명목값, 2009년 0.2%, 2010년 6.1%)을 고려하면, 2009년, 2010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각각 2조 5,028억원, 2조 7,928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임시투자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금액은 2009년 실적금액은 약 2조원, 2010년 전망금액은 

약 1.8조원이다. 물론 본 모형은 극히 간단한 모형을 예로 든 것이기 때문에 적합도

가 낮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차가 향후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회귀분석에서 제

도의 변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귀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

한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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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합계 (증가율, %) 소득세 법인세
총고정

자본형성
감면율

1998 649 － 119 530 － 10%
1999 1,153 77.7 137 1,016 － 10%
2000 4,388 280.6 271 4,117 1,807,476 (6/30까지) 7%
2001 7,025 60.1 247 6,778 1,874,686 10%, 공제대상업종확대1)

2002 6,528 －7.1 219 6,309 2,060,522 10%
2003 13,019 99.4 241 12,778 2,250,763 10%, 15%2)

2004 18,134 39.3 328 17,806 2,414,749 15%
2005 25,439 40.3 862 24,577 2,496,897 10%
2006 20,681 －18.7 787 19,894 2,606,506 7%
2007 18,247 －11.8 709 17,538 2,781,679 10%

2008 21,035 15.3 691 20,344 2,996,636 3%, 10%3)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주 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 추가(2001.9.29)
2) (2003.12.30개정) 2003.7.1~2004.6.30까지 투자금액의 15%, 공제대상에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추가

3) (1)과 (2)를 합한 금액: [(1)사업용 자산 신규투자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 경우: 10%] + [(2)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

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
자료: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Statistic Prob.

총고정자본형성 0.01583 0.003653 4.332933 0.0034

상수항 －22503.24 8753.962 －2.570635 0.0370

[표 13] 회귀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a+b*총고정자본형성+e

주: R2= 0.73, Adjusted R2=0.69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미시모의실험모형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추계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

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표본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것으

로, 이러한 모의실험모형을 통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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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12)

가. 조세지출추계의 필요성

2010년 10월에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

다. 조세지출보고서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금액과 전년도 실적

을 비교하여 작성하는 형식이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추정금액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이미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세법을 개정할 때에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신설되는 혹은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 향후 5년의 기

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

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추계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방식과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나, 세수추계를 위한 미시자료에의 접근

이 어렵고,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사용가능한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의 금액은 계산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 숫자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지출 규모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에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던 방법은 신고자료 등을 이용

하여 진도비를 활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2011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전

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전망치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대부분 그동안의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전망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근

거가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에 대한 평가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12) 박명호 ․ 김우철 ․ 전병힐(2008.9), 조세지출규모의 추정방법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박기백 ․ 연태훈(1999), 조세지출의 합리적 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이영환 ․ 신영임(2009.9),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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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한다. 하반기 경제환경의 변동 예산수치를 가감하여 반영하고 있다. 

다.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추정방법

이 장에서는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이 현재 활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감면방법별로 조세지

출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이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면 증가하였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 동일하다. 세금은 소득과 소득공제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조세지출 제도가 도입된 후의 세입은 각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사용해 추계를 하게 된다. 조세지출 제도가 있을 경우의 세율이나 소

득공제 ․ 세액공제의 금액은 어느 기관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든 같은 자료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조세지출 추계에 필요한 과표를 구성하는 거시경제 변수

들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전망기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계 결과가 기관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 조세지출이 없었을 때의 세입: A

납부세액 = ( 소득 － 소득공제 ) × 세율 － 세액공제

□ 조세지출이 있을 때의 세입: B

납부세액 =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공제 )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율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액공제

□ 조세지출 규모 = B － A

[표 15] 조세지출 규모 측정 흐름도

한편 박명호 외(2008.10)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세수손실법’으로 칭하고, 다른 

두 가지 방법－세수증가법, 직접지출등가법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세수손실법은 

특정 비과세 ․ 감면 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조세제도와 비교하여 감소되는 세수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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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험 모형을 통해 세수추계 작업을 진행하는 선진국에서는 동모형 또는 보다 단순

화된 모형을 통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

를 행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

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때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귀

분석 방법 외에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세법개정효과를 계산한 사례는 국회의안정보

시스템13)에 올라온 각종｢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

지은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8.20),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9.25) 등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많

은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 역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

는 편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계나 

정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나 각 연구원들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과세의 분포가 중요한 소득세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자료는 조사 항

목이 실제 세금을 결정하는 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강한 가정이 추가되는 점, 실

제 세부담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추정 오류가 

커질 수 있는 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 

등 조세지출 추계나 세수추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특징들이 존재한

다. 특히,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자영업자의 소득정보는 2005년부터, 1인가구는 2006

년부터 포함되어 있어 그 이전의 연구는 가정의 한계가 큰 편이었다.14) 

이처럼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자료의 부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13) http://likms.assembly.go.kr

14) 이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전병목 ․ 안종석(2005), 김현숙(2006), 현진권 ․ 김용대(2003)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로 성명재(2008)는 2003년과 2006년도의 종합소득세 탈세규모

를 각각 5.8조, 6.1조,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를 각각 1.4조, 1.3조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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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

진도비 분석은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정부 당국이 조세지출 규모 추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해당 연도의 특정 시점까지 

발생할 조세지출 실적을 과거 그 시점까지의 진도비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면, 

2008년 10월까지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를 E라고 할 때, 2007년 10월까지 발생한 

조세지출 규모가 2007년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대비한 비율이 p일 경우, 2008년

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계치는 E/p가 된다. p는 지난해의 진도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한 해 혹은 몇 개 연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구해지며 보통 조세지출 항

목 또는 세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진도비 분석방법은 조세지출 추정치의 월별 형태가 지난해 또는 과거의 평균적

인 행태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조세지출의 형태가 경제환경에 

따라 비교적 많이 변하지 않을 때는 예측력이 매우 높을 수 있지만, 경제환경에 따라 

조세지출의 형태가 많이 변할 때는 지난 해의 조세지출 형태에 의존하는 조세지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표준

편차

합계 55.1 51.7 49.3 49.7 48.2 47.6 49.0 51.9 57.9 52.9 53.6 51.5 3.2 
소득세 51.1 50.0 47.5 46.3 47.1 43.9 45.3 52.3 53.1 46.3 48.6 48.3 3.0 
법인세 52.1 49.4 47.7 52.8 47.8 54.9 52.6 50.7 63.1 58.1 52.6 52.9 4.5 
상속증여세 51.3 45.6 46.1 41.6 46.0 43.9 44.1 51.7 52.6 42.8 49.8 46.9 3.9 
부가가치세 50.4 48.9 50.3 49.5 46.4 44.4 47.4 49.4 55.9 48.4 54.3 49.6 3.3 
개별소비세 60.1 54.3 48.9 54.5 53.3 50.7 55.1 57.6 63.0 49.3 54.2 54.6 4.3 
증권거래세 63.2 54.6 62.2 49.6 57.4 37.8 59.8 40.5 52.9 47.5 50.2 52.3 8.3 
인지세 50.4 44.7 52.0 47.2 49.4 48.4 48.0 51.9 51.1 46.2 43.5 48.4 2.9 
과년도수입 84.8 78.5 81.0 78.5 78.2 75.4 89.0 88.8 90.3 94.1 89.1 84.3 6.3 
교통세 72.1 56.9 41.8 43.5 46.7 43.4 44.5 60.9 58.0 56.2 64.6 53.5 10.1 
교육세 54.3 56.3 45.4 48.0 48.7 46.4 47.0 58.0 56.4 53.9 53.3 51.6 4.6 
종부세 0.0 0.0 0.0 0.0 0.0 0.0 14.9 23.2 39.5 41.0 28.2 13.4 16.9 
주세 58.2 55.7 54.0 49.9 46.4 48.3 47.4 55.6 56.3 52.9 47.0 52.0 4.3 
농특세 63.3 58.4 62.8 54.1 67.6 55.1 61.0 36.9 56.0 55.4 48.3 56.3 8.3 

[표 14]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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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평균

과 표준편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교통세와 같이 거래에 

대한 세금이거나 경제환경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세금, 실거래가 등에 영

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목들은 소득과세에 비해 진도비의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진도비 계산에 있어서는 특정한 한 해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몇 

개 연도의 진도비의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추계치 오차의 

표준편차를 극소화할 수 있다.

진도비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과모형에 비하여 객관적인 설

득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무엇보다도 다른 방법에 비해 예

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도비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지출을 추계하여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조세지출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한 납

세자의 납세신고서이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이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관련기관의 근

거자료를 사용한다. 단, 비과세와 면세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와 사용가

능한 간접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추정곤란으로 기재한다. 

조세지출금액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직접감면의 경우 비과세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와 같이 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감면금액 자체를 사용한다. 소득공제, 

영구적 손금산입 등 감면세액이 미확정된 경우는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으로 정의

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간접감면의 경우 환입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준비금 등은 적립금 누계액을 근거

로 연간 이자상당 금액을 계산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환입시기가 불확정적이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이자상당 금

액 없이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지속적인 과세이연의 경우, 이자상당 

금액을 반영하면 이자금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자금액을 계산하

여 누적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해 연도 실질적 감면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 

당해 연도 조세지출 전망치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기초한 

진도비를 활용하여 추계한다. 전년도 진도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진도비를 활

용하고, 진도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상반기 월평균 실적을 사용하여 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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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표준

편차

합계 55.1 51.7 49.3 49.7 48.2 47.6 49.0 51.9 57.9 52.9 53.6 51.5 3.2 
소득세 51.1 50.0 47.5 46.3 47.1 43.9 45.3 52.3 53.1 46.3 48.6 48.3 3.0 
법인세 52.1 49.4 47.7 52.8 47.8 54.9 52.6 50.7 63.1 58.1 52.6 52.9 4.5 
상속증여세 51.3 45.6 46.1 41.6 46.0 43.9 44.1 51.7 52.6 42.8 49.8 46.9 3.9 
부가가치세 50.4 48.9 50.3 49.5 46.4 44.4 47.4 49.4 55.9 48.4 54.3 49.6 3.3 
개별소비세 60.1 54.3 48.9 54.5 53.3 50.7 55.1 57.6 63.0 49.3 54.2 54.6 4.3 
증권거래세 63.2 54.6 62.2 49.6 57.4 37.8 59.8 40.5 52.9 47.5 50.2 52.3 8.3 
인지세 50.4 44.7 52.0 47.2 49.4 48.4 48.0 51.9 51.1 46.2 43.5 48.4 2.9 
과년도수입 84.8 78.5 81.0 78.5 78.2 75.4 89.0 88.8 90.3 94.1 89.1 84.3 6.3 
교통세 72.1 56.9 41.8 43.5 46.7 43.4 44.5 60.9 58.0 56.2 64.6 53.5 10.1 
교육세 54.3 56.3 45.4 48.0 48.7 46.4 47.0 58.0 56.4 53.9 53.3 51.6 4.6 
종부세 0.0 0.0 0.0 0.0 0.0 0.0 14.9 23.2 39.5 41.0 28.2 13.4 16.9 
주세 58.2 55.7 54.0 49.9 46.4 48.3 47.4 55.6 56.3 52.9 47.0 52.0 4.3 
농특세 63.3 58.4 62.8 54.1 67.6 55.1 61.0 36.9 56.0 55.4 48.3 56.3 8.3 

[표 14]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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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국세청 소관세입의 상반기 진도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평균

과 표준편차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교통세와 같이 거래에 

대한 세금이거나 경제환경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세금, 실거래가 등에 영

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목들은 소득과세에 비해 진도비의 표준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진도비 계산에 있어서는 특정한 한 해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몇 

개 연도의 진도비의 평균치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추계치 오차의 

표준편차를 극소화할 수 있다.

진도비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과모형에 비하여 객관적인 설

득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무엇보다도 다른 방법에 비해 예

측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도비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지출을 추계하여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조세지출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한 납

세자의 납세신고서이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이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관련기관의 근

거자료를 사용한다. 단, 비과세와 면세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와 사용가

능한 간접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추정곤란으로 기재한다. 

조세지출금액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직접감면의 경우 비과세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와 같이 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감면금액 자체를 사용한다. 소득공제, 

영구적 손금산입 등 감면세액이 미확정된 경우는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으로 정의

된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간접감면의 경우 환입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준비금 등은 적립금 누계액을 근거

로 연간 이자상당 금액을 계산한 후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환입시기가 불확정적이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이자상당 금

액 없이 실효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다. 지속적인 과세이연의 경우, 이자상당 

금액을 반영하면 이자금액이 무한대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자금액을 계산하

여 누적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해 연도 실질적 감면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 

당해 연도 조세지출 전망치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실적에 기초한 

진도비를 활용하여 추계한다. 전년도 진도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진도비를 활

용하고, 진도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상반기 월평균 실적을 사용하여 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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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한다. 하반기 경제환경의 변동 예산수치를 가감하여 반영하고 있다. 

다. 감면 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추정방법

이 장에서는 실제 조세지출 실적자료를 활용한 진도비 ․ 증가율 분석이 현재 활

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감면방법별로 조세지

출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이 조세지출이 없었더라면 증가하였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 동일하다. 세금은 소득과 소득공제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조세지출 제도가 도입된 후의 세입은 각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사용해 추계를 하게 된다. 조세지출 제도가 있을 경우의 세율이나 소

득공제 ․ 세액공제의 금액은 어느 기관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추계하든 같은 자료를 

사용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조세지출 추계에 필요한 과표를 구성하는 거시경제 변수

들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전망기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계 결과가 기관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 조세지출이 없었을 때의 세입: A

납부세액 = ( 소득 － 소득공제 ) × 세율 － 세액공제

□ 조세지출이 있을 때의 세입: B

납부세액 =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소득공제 )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율 － 조세지출이 있을 경우의 세액공제

□ 조세지출 규모 = B － A

[표 15] 조세지출 규모 측정 흐름도

한편 박명호 외(2008.10)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세수손실법’으로 칭하고, 다른 

두 가지 방법－세수증가법, 직접지출등가법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세수손실법은 

특정 비과세 ․ 감면 조항으로 인하여 기준조세제도와 비교하여 감소되는 세수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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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험 모형을 통해 세수추계 작업을 진행하는 선진국에서는 동모형 또는 보다 단순

화된 모형을 통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추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에 입각하여 세수추계

를 행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시자료 자체의 구축이 미진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미시자료도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

한 모형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때 세법개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 회귀

분석 방법 외에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세법개정효과를 계산한 사례는 국회의안정보

시스템13)에 올라온 각종｢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

지은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8.20), 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안(제안일: 

2008.9.25) 등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세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많

은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한 예측 역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

는 편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계나 

정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나 각 연구원들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과세의 분포가 중요한 소득세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자료는 조사 항

목이 실제 세금을 결정하는 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강한 가정이 추가되는 점, 실

제 세부담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추정 오류가 

커질 수 있는 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 

등 조세지출 추계나 세수추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특징들이 존재한

다. 특히,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자영업자의 소득정보는 2005년부터, 1인가구는 2006

년부터 포함되어 있어 그 이전의 연구는 가정의 한계가 큰 편이었다.14) 

이처럼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자료의 부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13) http://likms.assembly.go.kr

14) 이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전병목 ․ 안종석(2005), 김현숙(2006), 현진권 ․ 김용대(2003)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로 성명재(2008)는 2003년과 2006년도의 종합소득세 탈세규모

를 각각 5.8조, 6.1조,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를 각각 1.4조, 1.3조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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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용정도와 운용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지출예산을 세출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15) 미국의 경우 예산안 부속서류인 예산분석서

(Analytical Perspective)에서 각 세목별 예산기능에 따라 분류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정에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재정에 관한 전

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세지출보고서가 예산서의 부속서류 중 한 부분에 

격리되어 의회 또는 행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이다.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

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 ․ 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예산

기능별로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을 비교 ․ 제시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의 효과를 모니터

링하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된다.  

15) 이하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 관한 해외사례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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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당해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지만 ‘세

수증가법’은 세제상 특혜가 폐지되는 경우 증대되는 세수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

하여 이를 조세지출 규모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반면, 직접지출등가법은 특정 조세지

출 항목의 규모를 세제상의 지원이 아닌 직접지출로 대체하는 경우에 수혜자에게 동

등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직접지출의 규모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이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자료 상의 한계 등으

로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세수증대법은 당해 조항의 폐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

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과세소득 규모를 변화시키는 효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

에 영향을 미쳐 세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효과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지출등가법의 경우 조세지출규모와 직접지출을 연계시키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도입

된 단계에서는 구조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세

수손실법에 따라 각 감면방법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다음은 저율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간접감면으로 나누어 

조세지출 규모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

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감면 유형에 따라 현행세율, 낮은 세율, 공제비율과 같은 다

양한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총소득에서 조세감면 대상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저율과세의 경우, 는 낮은 세율을 의미하므로 조세지

출 규모는 감면대상의 규모에 세율의 차이를 곱한 값이다. 

  =  ―   = ×  ― [(―  )×  + × )] = ×(― )

(2)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을 도출한 다음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으

로부터 감면하는 것이 세액공제 또는 감면혜택이라고 상정하면 감면 대상에 공제비

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우, 는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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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3) 소득공제 및 비과세

소득공제는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다. 감면 대상에 공제비율 및 세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

우 가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  ―   = ×  ― (― × ) = ××  

(4) 간접감면

간접감면은 최종적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감면보다 복잡한 수식으로 나

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준비금과 과세이연이 간접감면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과세이연은 준비금 제도에서 환입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준비금 제도만 고려한다. 

준비금제도는 미래의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또는 손실

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거치기간을 지나 다시 익금

에 환입하는 제도로서 납세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준비금 제도는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이 축소되

는 면이 있으나 손실이나 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은 반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조세지원의 감면실적 중 준비금의 감면효과는 준비

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만 반영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는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에 의한 감면실적에 관한 

통계는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효과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경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순감면 효과보다 현저히 큰 값이다. 

준비금 1원을 손금산입하고 m년 거치한 다음 n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익

금에 환입하는 일반적인 경우 준비금이 손금산입될 때의 한계세율을 t라 하면 준비

금 1원의 손금산입에 따른 감세효과도 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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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될 때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을 모두 고려할 때의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   
  




여기서 t는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이 일어날 때의 한계세율, R=(1－t)i

는 세후할인율, i는 이자율이다. 위 식에서 대괄호 안의 두 번째 항은 익금으로 환입

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대괄호 전체의 표현은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감면효과를 지니는 소득공제의 크기와 동일하다. 위 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m

년 거치 후 처음으로 환입되는 준비금에 



을 곱하여 할인하였는데 그

것은 그 환입시점이 환입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말이기 때문이다. 거치기간과 환

입기간을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환산하여 보면 준비금 중 제일 마지막에 환입되

는 n분의 1원은 환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m+n)연간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의 의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별 분류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

는 것처럼 조세지출을 세출예산의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예산과 조세의 양대 지출

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2007년 도입된 프로그램예산 

상의 분류기능들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주영, 2010). 2011년도 예산안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16개 분야 ․ 69개 부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출예산(직접

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으로서 조세지출에 의한 간접적인 재정지원 규모(세수

감소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세출예산과의 연계 하에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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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3) 소득공제 및 비과세

소득공제는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다. 감면 대상에 공제비율 및 세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

우 가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  ―   = ×  ― (― × ) = ××  

(4) 간접감면

간접감면은 최종적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감면보다 복잡한 수식으로 나

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감가상각이 없으므로 준비금과 과세이연이 간접감면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과세이연은 준비금 제도에서 환입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준비금 제도만 고려한다. 

준비금제도는 미래의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또는 손실

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거치기간을 지나 다시 익금

에 환입하는 제도로서 납세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준비금 제도는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이 축소되

는 면이 있으나 손실이나 비용을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되는 

과세연도의 세부담은 반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조세지원의 감면실적 중 준비금의 감면효과는 준비

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만 반영하고 있으며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는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제도에 의한 감면실적에 관한 

통계는 준비금 제도의 순감면효과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경제분석의 기초가 되는 순감면 효과보다 현저히 큰 값이다. 

준비금 1원을 손금산입하고 m년 거치한 다음 n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익

금에 환입하는 일반적인 경우 준비금이 손금산입될 때의 한계세율을 t라 하면 준비

금 1원의 손금산입에 따른 감세효과도 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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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준비금이 익금으로 환입될 때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을 모두 고려할 때의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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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익금환입이 일어날 때의 한계세율, R=(1－t)i

는 세후할인율, i는 이자율이다. 위 식에서 대괄호 안의 두 번째 항은 익금으로 환입

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대괄호 전체의 표현은 순감면 효과의 현재가치와 

동일한 감면효과를 지니는 소득공제의 크기와 동일하다. 위 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m

년 거치 후 처음으로 환입되는 준비금에 



을 곱하여 할인하였는데 그

것은 그 환입시점이 환입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말이기 때문이다. 거치기간과 환

입기간을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환산하여 보면 준비금 중 제일 마지막에 환입되

는 n분의 1원은 환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m+n)연간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가.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연계의 의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국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별 분류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

는 것처럼 조세지출을 세출예산의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여 예산과 조세의 양대 지출

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2007년 도입된 프로그램예산 

상의 분류기능들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주영, 2010). 2011년도 예산안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16개 분야 ․ 69개 부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세출예산(직접

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으로서 조세지출에 의한 간접적인 재정지원 규모(세수

감소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세출예산과의 연계 하에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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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용정도와 운용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지출예산을 세출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15) 미국의 경우 예산안 부속서류인 예산분석서

(Analytical Perspective)에서 각 세목별 예산기능에 따라 분류한 조세지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정에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재정에 관한 전

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세지출보고서가 예산서의 부속서류 중 한 부분에 

격리되어 의회 또는 행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이다. 캐나다는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말 조세지출을 재정

운용의 일부로 통합하여 평가 ․ 관리하는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를 운영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별개의 문서로 발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예산

기능별로 조세지출과 직접지출을 비교 ․ 제시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의 효과를 모니터

링하고,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제공된다.  

15) 이하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에 관한 해외사례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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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후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당해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지만 ‘세

수증가법’은 세제상 특혜가 폐지되는 경우 증대되는 세수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

하여 이를 조세지출 규모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반면, 직접지출등가법은 특정 조세지

출 항목의 규모를 세제상의 지원이 아닌 직접지출로 대체하는 경우에 수혜자에게 동

등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직접지출의 규모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이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다른 두 가지 방법은 자료 상의 한계 등으

로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세수증대법은 당해 조항의 폐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

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과세소득 규모를 변화시키는 효과, 경제의 전반적 활동 수준

에 영향을 미쳐 세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효과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지출등가법의 경우 조세지출규모와 직접지출을 연계시키는 조세지출예산서가 도입

된 단계에서는 구조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여기서는 세

수손실법에 따라 각 감면방법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다음은 저율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간접감면으로 나누어 

조세지출 규모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세수손실법을 사용하여 조세

지출 규모를 추정할 때 감면 유형에 따라 현행세율, 낮은 세율, 공제비율과 같은 다

양한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총소득에서 조세감면 대상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저율과세의 경우, 는 낮은 세율을 의미하므로 조세지

출 규모는 감면대상의 규모에 세율의 차이를 곱한 값이다. 

  =  ―   = ×  ― [(―  )×  + × )] = ×(― )

(2)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을 도출한 다음 조세감면 대상에 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으

로부터 감면하는 것이 세액공제 또는 감면혜택이라고 상정하면 감면 대상에 공제비

율을 곱한 것이 조세지출 규모이다. 아래 수식의 경우, 는 공제비율을 의미한다. 



74 ◆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조세

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없거나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0 2011

직접지출(예산) 

(A)

조세지출

(B)

B/

(A+B)

직접지출(예산안)

(A)

조세지출

(B)

B/

(A+B)

일반공공행정 487,000 16.6 19,763 6.6 3.9 532,000 17.2 16,670 5.3 3.0 

공공질서 및 안전 129,000 4.4 0 0.0 0.0 136,000 4.4 0 0.0 0.0 

외교·통일 33,000 1.1 0 0.0 0.0 37,000 1.2 0.4 0.0 0.0 

국방 290,000 9.9 2,873 1.0 1.0 307,000 9.9 3,096 1.0 1.0 

교육 383,000 13.1 13,334 4.4 3.4 413,000 13.3 14,377 4.6 3.4 

문화 및 관광 39,000 1.3 21 0.0 0.1 41,000 1.3 24 0.0 0.1 

환경 54,000 1.8 6,780 2.2 11.2 57,000 1.8 7,167 2.3 11.2 

사회복지 739,000 25.2 64,515 21.4 8.0 788,000 25.5 69,284 22.1 8.1 

보건 73,000 2.5 33,360 11.1 31.4 75,000 2.4 36,714 11.7 32.9 

농림수산 173,000 5.9 56,386 18.7 24.6 177,000 5.7 61,244 19.5 25.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000 5.2 81,836 27.2 35.1 152,000 4.9 87,910 28.0 36.6 

교통 및 물류 175,000 6.0 12,239 4.1 6.5 165,000 5.3 7,420 2.4 4.3 

통신 62,000 2.1 0 0.0 0.0 66,000 2.1 0 0.0 0.0 

국토 및 지역개발 76,000 2.6 10,066 3.3 11.7 78,000 2.5 9,476 3.0 10.8 

과학기술 43,000 1.5 223 0.1 0.5 47,000 1.5 215 0.1 0.5 

예비비 21,000 0.7 0 0.0 0.0 25,000 0.8 0 0.0 0.0 

합 계 2,928,000 100.0 301,396 100.0 9.3 3,096,000 100.0 313,597 100.0 9.2 

[표 18]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단위: 억원)

주: 예산지출은 분야별 총지출 기준.
2010 ․ 2011년도 조세지출 금액은 잠정액

자료: 분야별 예산지출은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조세지출은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71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84 보육·가족및여성
  011 입법및선거관리   085 노인·청소년
  012 국정운영   086 노동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87 보훈
  014 재정·금융   088 주택
  015 정부자원관리   089 사회복지일반
  016 일반행정 090. 보건
020. 공공질서및안전   091 보건의료
  021 법원및헌재   092 건강보험
  022 법무및검찰   093 식품의약안전
  023 경찰 100. 농림수산
  024 해경   101 농업·농촌
  025 재난관리   102 임업·산촌
030. 통일·외교   103 수산·어촌
  031 통일   104 식품업
  032 외교·통상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0. 국방   111 산업금융지원
  041 병력운영   112 산업기술지원
  042 전력유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043 방위력개선   114 산업진흥·고도화
  044 병무행정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50. 교육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0. 교통및물류
  052 고등교육   121 도로
  053 평생·직업교육   122 철도
  054 교육일반   123 도시철도
060. 문화 및 관광   124 해운·항만
  061 문화예술   125 항공·공항
  062 관광   126 물류등기타
  063 체육 130. 통신 
  064 문화재   131 방송통신
  065 문화및관광일반   132 우정
070. 환경 140. 국토및지역개발
  071 상하수도·수질   141 수자원
  072 폐기물   142 지역및도시
  073 대기   143 산업단지
  074 자연 150. 과학기술
  075 해양환경   151 기술개발
  076 환경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0. 사회복지   153 과학기술일반
  081 기초생활보장 160. 예비비
  082 취약계층지원   161 예비비
  083 공적연금

[표 1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2011년도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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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

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다.16) 그러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의 변화는 아래 표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8. 보건의료(장－90)

1.2. 근로자 지원 8.1. 보건의료(관－91)

조세지출 내역 08실적 09잠정 조세지출 내역 09실적 10잠정 11실적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소득세

(5,966)
소득세

(6,707)
기

타  

의료비 특별공제

소득세

(6,881)
소득세

(7,350)
소득세

(8,178)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3호 근거규정: (좌 동)

수 혜 자: (좌 동)
수혜내용: (좌 동)

수혜자: 근로자

수혜내용: 당해연도 급여

액의 3% 초과금액에 대

한 특별공제

[표 17]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 변화비교(예시)

(단위: 억원)

이렇게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

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조세지출과 세

출예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이에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16)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경우 4개의 대분류(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등 경제개발 지원, 사회개발 지원, 기타)와 12개 소분류(저축지원, 근로자지원, 농어민지원, 
벤처 ․ 중소기업,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공공투자,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교육 및 문화 ․ 체육, 환경 ․ 주택, 사회보장)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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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17)

첫째,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

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

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

가재원배분에 대한 전략 마련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

정지출의 총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 ․ 세목별로 적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기

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조세지원제도

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 조세지출

내역을 프로그램예산기준에 따라 기능별 ․ 세목별 ․ 소관별로 분류한 정보를 2011년도 세

출예산안의 내역과 직접 비교한 예산서를 이 분석서의 별첨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18)

한편 2010년 및 2011년도 세출예산(총지출 기준)과 조세지출 규모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10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292.8조원과 

30.1조원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규모가 총 재정지출(예산지출+조세지출) 대

비 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9) 2011년도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역시 9.2%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비교하여 보면 보건, 

농림수산,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

17) 이하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8) 매년 세출예산안은 예산총계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별첨자료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 ․ 세목별 ․ 소관별 분류에서 함께 제시된 세출예산안의 금액은 

총계규모를 의미한다.

19) 연간 총 조세지출 규모는 개별 조세지출항목들의 감면금액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서 실제 조

세지출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수손실법에 따라 

추정된 조세지출 항목별 감면금액은 세법의 다른 조항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것

으로서 세법조항 간의 상호 영향요인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정금액도 변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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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그동안 조세지출보고서는 자체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원분야별로 조세지출 항목

들을 분류하여 분야별 감면액을 집계해 왔다.16) 그러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부문－프로그램 단위까지 180개 조세지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항목별 분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조세지출보고서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의 변화는 아래 표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8. 보건의료(장－90)

1.2. 근로자 지원 8.1. 보건의료(관－91)

조세지출 내역 08실적 09잠정 조세지출 내역 09실적 10잠정 11실적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소득세

(5,966)
소득세

(6,707)
기

타  

의료비 특별공제

소득세

(6,881)
소득세

(7,350)
소득세

(8,178)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3호 근거규정: (좌 동)

수 혜 자: (좌 동)
수혜내용: (좌 동)

수혜자: 근로자

수혜내용: 당해연도 급여

액의 3% 초과금액에 대

한 특별공제

[표 17]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분류기준 변화비교(예시)

(단위: 억원)

이렇게 올해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분류기준을 프

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체계와 기준을 일치시켜 세출예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조세지출과 세

출예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이에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16) 2009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경우 4개의 대분류(근로자 ․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등 경제개발 지원, 사회개발 지원, 기타)와 12개 소분류(저축지원, 근로자지원, 농어민지원, 
벤처 ․ 중소기업,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공공투자, 금융산업 및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교육 및 문화 ․ 체육, 환경 ․ 주택, 사회보장)를 적용하였다. 

Ⅱ.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73

하고자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17)

첫째,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의 총

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

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

가재원배분에 대한 전략 마련시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

정지출의 총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기연도의 조세지출내역을 세출예산안과 함께 기능별 ․ 세목별로 적시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기

능별로 세출예산안과 조세지출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운용을 

정책수단별로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조세지원제도

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소관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 조세지출

내역을 프로그램예산기준에 따라 기능별 ․ 세목별 ․ 소관별로 분류한 정보를 2011년도 세

출예산안의 내역과 직접 비교한 예산서를 이 분석서의 별첨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18)

한편 2010년 및 2011년도 세출예산(총지출 기준)과 조세지출 규모를 분야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10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규모는 각각 292.8조원과 

30.1조원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규모가 총 재정지출(예산지출+조세지출) 대

비 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9) 2011년도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역시 9.2%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비교하여 보면 보건, 

농림수산,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

17) 이하는 박명호 외 1인(2009)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8) 매년 세출예산안은 예산총계를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별첨자료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의 기능별 ․ 세목별 ․ 소관별 분류에서 함께 제시된 세출예산안의 금액은 

총계규모를 의미한다.

19) 연간 총 조세지출 규모는 개별 조세지출항목들의 감면금액을 단순 합산한 수치로서 실제 조

세지출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수손실법에 따라 

추정된 조세지출 항목별 감면금액은 세법의 다른 조항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는 것

으로서 세법조항 간의 상호 영향요인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추정금액도 변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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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조세

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이 없거나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0 2011

직접지출(예산) 

(A)

조세지출

(B)

B/

(A+B)

직접지출(예산안)

(A)

조세지출

(B)

B/

(A+B)

일반공공행정 487,000 16.6 19,763 6.6 3.9 532,000 17.2 16,670 5.3 3.0 

공공질서 및 안전 129,000 4.4 0 0.0 0.0 136,000 4.4 0 0.0 0.0 

외교·통일 33,000 1.1 0 0.0 0.0 37,000 1.2 0.4 0.0 0.0 

국방 290,000 9.9 2,873 1.0 1.0 307,000 9.9 3,096 1.0 1.0 

교육 383,000 13.1 13,334 4.4 3.4 413,000 13.3 14,377 4.6 3.4 

문화 및 관광 39,000 1.3 21 0.0 0.1 41,000 1.3 24 0.0 0.1 

환경 54,000 1.8 6,780 2.2 11.2 57,000 1.8 7,167 2.3 11.2 

사회복지 739,000 25.2 64,515 21.4 8.0 788,000 25.5 69,284 22.1 8.1 

보건 73,000 2.5 33,360 11.1 31.4 75,000 2.4 36,714 11.7 32.9 

농림수산 173,000 5.9 56,386 18.7 24.6 177,000 5.7 61,244 19.5 25.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1,000 5.2 81,836 27.2 35.1 152,000 4.9 87,910 28.0 36.6 

교통 및 물류 175,000 6.0 12,239 4.1 6.5 165,000 5.3 7,420 2.4 4.3 

통신 62,000 2.1 0 0.0 0.0 66,000 2.1 0 0.0 0.0 

국토 및 지역개발 76,000 2.6 10,066 3.3 11.7 78,000 2.5 9,476 3.0 10.8 

과학기술 43,000 1.5 223 0.1 0.5 47,000 1.5 215 0.1 0.5 

예비비 21,000 0.7 0 0.0 0.0 25,000 0.8 0 0.0 0.0 

합 계 2,928,000 100.0 301,396 100.0 9.3 3,096,000 100.0 313,597 100.0 9.2 

[표 18] 분야별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단위: 억원)

주: 예산지출은 분야별 총지출 기준.
2010 ․ 2011년도 조세지출 금액은 잠정액

자료: 분야별 예산지출은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조세지출은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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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84 보육·가족및여성
  011 입법및선거관리   085 노인·청소년
  012 국정운영   086 노동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87 보훈
  014 재정·금융   088 주택
  015 정부자원관리   089 사회복지일반
  016 일반행정 090. 보건
020. 공공질서및안전   091 보건의료
  021 법원및헌재   092 건강보험
  022 법무및검찰   093 식품의약안전
  023 경찰 100. 농림수산
  024 해경   101 농업·농촌
  025 재난관리   102 임업·산촌
030. 통일·외교   103 수산·어촌
  031 통일   104 식품업
  032 외교·통상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0. 국방   111 산업금융지원
  041 병력운영   112 산업기술지원
  042 전력유지   113 무역및투자유치
  043 방위력개선   114 산업진흥·고도화
  044 병무행정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50. 교육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20. 교통및물류
  052 고등교육   121 도로
  053 평생·직업교육   122 철도
  054 교육일반   123 도시철도
060. 문화 및 관광   124 해운·항만
  061 문화예술   125 항공·공항
  062 관광   126 물류등기타
  063 체육 130. 통신 
  064 문화재   131 방송통신
  065 문화및관광일반   132 우정
070. 환경 140. 국토및지역개발
  071 상하수도·수질   141 수자원
  072 폐기물   142 지역및도시
  073 대기   143 산업단지
  074 자연 150. 과학기술
  075 해양환경   151 기술개발
  076 환경일반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0. 사회복지   153 과학기술일반
  081 기초생활보장 160. 예비비
  082 취약계층지원   161 예비비
  083 공적연금

[표 16]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분야 및 부문 분류체계(2011년도 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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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

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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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재정지출

의 총량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 어

려움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의 예산 및 세법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최소한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이 연

계된 분야별 총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크다.

셋째,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추계기간

을 3년(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 전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

적인 시각을 담아낼 수 없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중기적인 시각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한다. 

특히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와 같이 다음 연도 조세지출에 대한 전망액으로는 행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항목의 개정에 따른 조세감면액 변화를 전

체적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 해

(2010년) 행정부 주요 세제개편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몰종료하고,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동 제도

들은 내년(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2년부터 가시

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다음연도(2011년)까지 전망액으로는 올 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주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정보를 세법 심사과정 등에 활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의 추계기간을 5년 중기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해연도 세제개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에 따른 추계효과를 Baseline 추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조세감면금액)와 함께 제시하도록 함으로

써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국

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한도의 변화 정보를 현행 세법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국세

감면액 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세법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법 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면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 평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항목들 중 

당해연도 일몰도래 항목과 감면규모 일정금액 이상의 주요 항목 등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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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제도개선 대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그 밖의 제도개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세지출 관련 항목들의 근거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

행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상당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

으나, 그밖에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관세법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크다. 이는 조세지출에 관한 효과적인 관

리와 통제를 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집단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

요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규정 ․ 관리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중 상

당수 ‘추정곤란’ 항목들은 국세청의 감면 관련 신고서식이 없는 경우 조세지원 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미흡한데에도 일정부분 기인한다. 다만 조세감면정보의 추가적인 

수집은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면정보에 관한 신고서

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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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제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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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지출 항목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정보의 수집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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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세출예산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내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지출보고

서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

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올해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현행 국가재정

법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관하여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조세지출예산의 제도의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 분석하는 등 국회에서의 관련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재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

율성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본다.

1.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무엇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정보가 국회에서의 예산심사 및 세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올 해 처음 도입되는 조세지출예산

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을 막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나 포괄범위 ․ 추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감면금액 등 조세지출

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감

면 항목의 포괄범위 ․ 추계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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